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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의 경제 전반에는 IMF의 시련이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

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기업 회생·퇴출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부실기업과 회생시켜야 할 기업을 구별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효율적인 산

업 구조가 형성되는데 현행 제도는 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회생·퇴출과 관련된 제도로서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화의와 회

사정리(법정관리)제도가 있고, 자발적인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기업분할제도가 있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부실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면서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이러한 제도가 건설업

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고 있는 시기에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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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약·i

요약

Ⅰ. 연구의 목적

一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

며, IMF 사태 이후 건설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건설업 붕괴의 위

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음.

一 현재 건설업계에는 무려 112개의 업체가 워크아웃·법정관리 및 화의상태에 있고 시공

능력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도 1/3이 넘는 37개사가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

체들임.

一 그러나, 기업의 회생과 퇴출과 관련한 ① 사법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인 화의제도와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 ③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인

워크아웃제도 등 3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一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경제이론을 정리함.

· 둘째,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건설업체의 퇴출과 회생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셋째,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 제도가 건설기업의 퇴출 및 회생제도로서 건설

업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자 함.



ii·요약

· 넷째,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상태에 있는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상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논리적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현현행행 퇴퇴출출 및및 회회생생 제제도도의의 지지향향하하는는 이이념념 --> 일반론에서 도출

이이러러한한 제제도도를를 주주도도하하는는 주주체체 --> 일반론에서 도출

집집행행과과정정에에 대대한한 평평가가

11..  대대상상 선선정정기기준준

22..  의의사사결결정정기기간간 --> 건설업의 특성에서 도출

33..  지지원원 조조건건 및및 요요구구 사사항항

44..  효효과과성성 ;;  구구조조 개개선선의의 가가능능성성

Ⅱ. 부실 기업 퇴출·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상반된 시각

— 기업퇴출제도에 대해서는 전통주의(traditionalist)적 시각과 절차주의(proceduralist)적

시각이 있음.

· 전통주의의 기본시각은 부도·파산 등에 따른 기업 퇴출을 특이한 사건으로 간주하면

서, 퇴출 관련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봄. 

· 전통주의자들은 기업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만큼 법원은 채권자의 이해관

계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봄.

· 절차주의의 기본시각은 부도·파산 등에 따른시장 퇴출도 시장경제의 결과이며, 법정을

거치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도 여타 경제제도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임.

· 절차주의자들은 재무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구분하여 기업 퇴출·회생제도의 존재이

유는 재무적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데 있다고 보고, 경제적 위험에 처한 기업은 경쟁력

의 상실로 인하여 시장에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회생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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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실 기업 퇴출·회생 제도의 유형 및 근거

11..  개개관관

— 현재 도산 관련 3개 법률로는⌜화의법⌟, ⌜회사정리법⌟및⌜파산법⌟이 있음. 이중⌜화의

법⌟과⌜회사정리법⌟은 회사의 갱생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파산법⌟은 회사의

청산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임.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협약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워크아웃이 있음.

22..  화화의의((和和議議))제제도도

— 화의(和議)제도는 파산의 원인이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

니라 소극적으로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화의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권

자들 사이의 합의(合意)가 이루어져야 함.

— 한때 화의제도의 장점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인식되면서 폭발적으로 화의신청이

늘어났음.

·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음.

·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함.

· 채무변제기간이 5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33..  회회사사정정리리((법법정정관관리리))제제도도

— 주식회사의 정리제도는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관

하여 회사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의 정리재건(整

理再建)을 꾀하는 제도임.

요약·iii



— 평균개시율(=인용/인용+기각)은 69.1%이고, 평균종결률(=종결/종결+폐지)은 45.7%

로서 개시결정이 난 기업 중 1998년까지 회생한 기업은 절반 수준으로 기업 갱생의 제

도로서는 의미가 약함.

44..  기기업업개개선선((워워크크아아웃웃))제제도도

— 기업개선(Work-Out)제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금융기관

의 지원이 있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의 만기조정·대출

금의 출자전환·우대 금리 적용·신규자금지원 등을 실시하여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

을 회생시키는 제도임.

— 기업개선제도는 1998년 6월 25일에 제정된⌜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

관과 채무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임.

— 워크아웃의 추진원칙은 손실최소화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등 크게 4가지가 있음.

Ⅳ. 외국의 부실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

— 독일의 1994년⌜도산법(Insolvenzordnung v. 5. 10. 1994)⌟1) 제56조에 의하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고 실무경험이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에 종속되지 않는 자연인을 도산관

재인으로 선임하여 도산 기업을 관리하도록 함.

— 미국는 도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로⌜연방도산법⌟이 있으며, 제7장, 1장, 13장에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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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1994년⌜도산법⌟은 도산제도의 통일적 운용, 갱생제도, 잔여채무면제및 소비자 파산제도의 도입, 채권자자치
의 강화, 파산재단의 확대, 배당방법의 개선, 근로자의 법적지위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유럽형과 미국형의 차이가 있음.

· 유럽형은 법원 또는 채권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기업의 정리 또는 갱생과정을 주도

하는 반면, 미국형은 채무자 또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의 재건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임. 

· 유럽식은‘기업 부도시 채권자의 소유’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상

대적으로 약한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식은 채권자와 경영자간 정보비대

칭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존경영자가 재건을 주도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도모하

는 것으로 평가됨.

Ⅴ. 부실 건설업체 현황 및 퇴출의 파급 효과

11..  건건설설산산업업의의 특특성성

— 건설기업의 퇴출과 회생제도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므로 퇴출 및 회

생의 제도가 갖는 성과를 평가하는 전제로서 건설산업의 특징을 정리함.

— 산업의 특징 : 일반도급 공사로서 수주산업(受注産業)으로서 표준화와 규격화가 곤란

하며,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음. 그리고 주택분양사업임.

— 기업적 특성 : 하나의 기업 운영 측면에서 보아 건설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몇 가

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명성도(reputation, brand), 이미지 내지 기술력이라고 하는 평가하기 어려운 체

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둘째, 제조업의 경우 공장, 시설 등 자산투자가 많고 따라서 매각 가치가 존재하나, 건

설업의 경우 재산 가치는 사람, 기술 등으로 존재함.

· 셋째,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기업의 퇴출

과정에서 피해가 더욱 큼.

· 넷째, 생산과정이 길고 장기적이며, 제품의 불가분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기업을

요약·ⅴ



인수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기업간 M&A가 어려운 이유가 됨.

— 재무적 특성

· 매출 구조 및 성장성 : 건설회사의 매출 구성은 발주자의 발주를 통해 건설 활동을 수

행하는 일반 도급공사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등을 건설 판매하는

분양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 수주금액 또는 분양사업의 규모에 따라 성

장 기복이 심함. 

· 수익성 : 사업 물량이 감소할 경우 과거에 누적된 부실의 징후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사 물량의 확보가 필수적임. 

· 현금 흐름 : 대규모 고정자산의 투자를 요하지 않으므로 자금요소의 대부분이 운전자

금임.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시 매우 심각한 유동성 악화를 초래함.

· 자산 구성 : 자기자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자산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으

로 구성되며, 차입금을 비롯한 부채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임.

· 재무적 안정성 : 고정자산의 규모가 작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능력이 낮고,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의 가능성 등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함.

22..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 현현황황

— 2001년 11월 현재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상태에 있는 건설업체 수는 총 99개사, 청

산이 결정된 업체는 6개사, 부도업체는 7개사로서 총 112개사를 부실 건설업체로 볼 수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0년 7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

인 대기업 대상(150∼200개사)으로, ①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상 신용등급이⌜요주의⌟이하인업체,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

상배율이 1.0배 미만인 업체, ③ 각 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별로⌜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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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 29개의 퇴출기업 중 건설업체는 11개사이며, 동아(워크아웃 중)·청구(법정관

리 중)·서한(법정관리 신청 중)·우방(법정관리 신청 중)·동보건설 등 5개사는 법정

관리로, 대동주택·미주실업·신화건설·우성건설·일성건설 등 법정관리 중인 5개사

와 화의 중인 삼익건설 등은 청산하기로 하였음. 

33..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 퇴퇴출출시시 예예상상되되는는 파파급급 효효과과

— 향후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함.

— 연대보증과 공동도급으로 인해 연쇄도산이 우려됨.

— 민간건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됨.

— 대한주택보증보험(주)의 부실화 심화 문제도 심각함.

—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큼.

Ⅵ. 기업 퇴출·회생제도의 평가와 부실 건설업체의 회생 방안

11..  기기업업 퇴퇴출출··회회생생제제도도의의 평평가가

(1) 제도의 적합성 검토

— 이자보상배율을 충족시키는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을 제외하고는 전무함. 

(2) 부실 건설업체 판정기준의 적합성

— 타 업종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주택분양 선수금·해외공사 선급금·장기임대보증금 등 회계상 부채항목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특수목적 부채가 많음.

(3) 기간의 적절성

— 현행 법정관리의 경우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

산가치와 부채 등을 정확히 실사하여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에 소

요되는 시간이 너무 짧게 잡혀 있음.

(4) 지원조건의 적절성

— 워크아웃의 경우 정확하게 채권과 채무를 평가하여 지원 조건과 자구 노력의 정도를 결



정하여야 하나, 이를 의도적으로 또는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부실을 유발할 수 있음.

(5)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의 회생이 어려운 이유

— 신규 수주 활동의 제한

· 첫째, 공공공사 수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워크아웃 기

업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음.

· 둘째, 기업어음 평가시 워크아웃기업은 모두 D등급이기 때문에 PQ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 셋째,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 도입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가 출연이 불가

피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도 추가되며, 보증수수료 부담도 증가함.

· 넷째, 민자유치사업의 지분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신규 민자사업에의 참여도 불가능

함.

· 다섯째, 민간공사와 해외공사에서의 타격이 더욱 큼.

— 집행과정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과정에서 각종 기업의 경영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신속하

게 이루어지지 못함.

22..  워워크크아아웃웃··법법정정관관리리··화화의의제제도도의의 성성공공을을 위위한한 개개선선 방방안안

(1) 기본 방향

—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능력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것임. 

— 현재 부실한 기업 중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은 각종 장치를 통해 살

아남을 수 있도록 하며, 한편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살아남는 것이 국민경제

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면 안락사(安樂死)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함.

(2)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제도의 개선 방안

— 화의 제도는 담보채권의 비중이 작고, 동시에 채권자의 수가 적을 때 가능하므로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제도임. 그러나, 회생을 위한 장치로서는 너무 미약하고, 실효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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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움. 도산 관련 법제의 일원화에 따라 화의는 법정관리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임.

—법정관리과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 첫째, 건설업의 경우 대상 선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함. 특히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평

가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둘째, 수주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유동성 위기를 판단의 기준으

로 삼아서는 곤란하며, 시공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 셋째, 정확한 자산 및 부채의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넷째, 집행과정에서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다섯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가 필요함.

(3) 기타 부실 건설업체의 회생 방안

— 부실 건설업체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수행하고 있는 공사만 마무리하고 바로 청산단

계에 돌입하거나, 인수·합병(M&A) 혹은 기업분할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

요가 있음.

— 회생 가능한 건설사업 부문을 따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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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기업은 생성, 변화, 적응, 도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유기체이다. 특히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

도 중요하지만, 퇴출의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산의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의 경우

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어려운 체제였다. 소위‘대마불사

(大馬不死)’의 신화 속에서 기업을 크게 만들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 때문에 구

조조정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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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1  --  11]]  부부도도 업업체체 수수 및및 어어음음 부부도도율율 추추이이

1990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부도 업체 4,107(-) 9,502(6) 13,992(5) 11,589(7) 17,168(58) 22,828(39)

전국 어음 부도율 0.04 0.13 0.17 0.14 0.40 0.38

업체당 부도금액 - 7.2 9.3 10.8 22.4 17.1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1999).

(단위: 개, %, 억원)



그러나 IMF 관리 체제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기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고금리 및 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12월에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으며, 1998

년 한해 동안 총 부도업체 수는 2만 2,828개로 1996년(1만 1,589개)에 비해 2배에 달했고,

IMF이후 1998년 말까지 총부도업체수는 2만 6,025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산업 네트워크상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부도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어 회생시킬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퇴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

원의 낭비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설업의 경우 더욱 경기에 민감하며, IMF

사태 이후 건설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건설업 붕괴의 위기라는 표현까

지 등장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동향을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원년이라

고 부르는 1998년 한해 동안에 무려 2,103개사에 달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소 진정되는 기미

를 보이다가, 2000년 11월 3일에 발표된 퇴출 대상기업 리스트에 11개 대형 건설회사가 포함

되면서 또다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는 무려 112개의 업체가 워크아웃·법정관리 및 화의상태에

있다. 시공능력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도 1/3이 넘는 37개사가 워크아웃·법정관리·화

의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부실기업 외에도 각 채권은행별로 독자기준

을 마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실화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회생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는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회생 및 퇴출은 제도적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기업회생 및 퇴출 제도가 안

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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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1  --  22]]  건건설설업업체체 부부도도 동동향향 ((11999988∼∼22000000..  1100))

구 분 1998 1999 2000. 1 2 3 4 5 6 7 8 9 10

부도업체 2,103 466 44 40 40 43 44 33 41 55 46 41

일 반 524 112 18 10 7 7 13 4 11 13 7 11

전 문 1,579 354 26 30 33 36 31 29 30 42 39 30

자료 : 건설교통부(2000.11).



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제도란 부도 등 재정적 파탄으로 퇴출에 직면한 기업을 재건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로서는 비자발적 기업 퇴출로부터

기업을 회생시키는 화의(和議)와 회사정리(會社整理)제도(흔히‘법정관리’라고 부르는 사

법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제도)가 있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서는 자발적 퇴출

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인수·합병(M&A)과 기업분할(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제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업개선

작업(Work-Out)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종으로 은행(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

업회생제도이다.

이중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사법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인 화의제도와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가 있으며, ③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회생제도

인 워크아웃제도 등 3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의 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건설시장의 환경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들이 건설업의 특수

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퇴출 및 회생제도에 관한 경제이론적, 혹은 정책학적 선행연구는 아

직도 별로 없다2).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고, 그러다보니 불황

기에 중요한 과제가 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이나 회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등한시되

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퇴출 및 회생제도에 대한 이론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

보고, 특히 건설업 분야에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경제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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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퇴출 및 회생제도에 대한 연구는 법학, 경영학, 경제학, 정책학의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써 향후의 논의 전개와 결론 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건설업체의 퇴출과 회생과

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화의

및 워크아웃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제도의 법적 근거와 특징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

다.

셋째,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 제도가 건설기업의 퇴출 및 회생제도로서 건설업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자 한다. 

넷째,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상태에 있는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상의 실태

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추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퇴출 및 회생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건설기업의 퇴출·회생장치로서 적합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논리적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현현행행 퇴퇴출출 및및 회회생생 제제도도의의 지지향향하하는는 이이념념 --> 일반론에서 도출

이이러러한한 제제도도를를 주주도도하하는는 주주체체 --> 일반론에서 도출

집집행행과과정정에에 대대한한 평평가가

11..  대대상상 선선정정기기준준

22..  의의사사결결정정기기간간 --> 건설업의 특성에서 도출

33..  지지원원 조조건건 및및 요요구구 사사항항

44..  효효과과성성 ;;  구구조조 개개선선의의 가가능능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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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실패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않음으로

써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인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기업퇴출제도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오랜 존속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많은 이해 관계자를 갖게 된다. 만약 기업퇴출에 걸리는 시간이나 절차가 많이 걸리고 복잡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퇴출

제도는 신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 관계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형

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에는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장벽이있다(고동수, 1998 : pp. 10∼

11). 하나는 산업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산업특성에 기인한 장벽이란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 등과 같은 자

산을 다른 산업으로 전용하기 어렵고, 당해 산업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이다. 주로 구조적

불황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업의 청산비용에서부터 기업에 특유한 유·무형의 내구성

자산의 가치와 시장평가액간의 괴리가 주된 원인이 된다. 건설산업의 경우는 지금이‘구조적

불황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사례를 찾아보

기 어렵고, 그 이유는 산업특성상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현재 퇴출 대

상으로 거론되는 건설업체들 중 민간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거나, 해외건설공

제2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상반된 시각·5



사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이들 업체의 시장퇴출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정치적 파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선뜻 퇴출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둘째, 제도에 기인한 퇴출장벽이란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당해 산업에서 철수하거나 기업을

분할·매각하고자 하더라도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철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철수절차가 지

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조적 불황기를 맞이하고 있

는 건설산업 내부에서도 기업분할이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분할 제도는 지난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상법⌟에 도입

되었고, 아직까지 제도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만약 구조적 불황에 처해 있는 산업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이,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건

제도에 기인한 것이건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희소자원이 부실기업과 불황산업에

묶이게 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당해 산업내부의 건전한 기업까

지생존이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기업퇴출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부실기업의 회생제도는 왜 필요한가? 부실기업의 퇴출제도와 회생제

도를 함께 논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

해서는 먼저, 기업퇴출제도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채무기업과 채권자가

각각 1명씩 밖에 없다면, 채무기업이 부실화하여 더이상 시장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 채

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아니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1개의 채무기업이 다른 수많은 기업이나 금

융기관 및 개인과 수많은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있다. 이때 동일한 변제 우선 순위를 가진

채권의 경우, 채권의 회수는 권리행사의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권리행사 자체가 어렵

거나 선착순 자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채권 회수절차의 무질서와 기존 채권·채무관계의

무효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다수

의 채권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일

정한 채권회수절차와 권리행사의 범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장(場)이 바로 기업퇴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협상이 가

능하다고 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기업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합의를 할 수도 있고(청

산을 의미함),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기업회생을 결정할 경우, 회생의 기준이나 여타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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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기업퇴출제도는 기업회생제도를 그 내부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퇴출제도와 회생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한편, 아무리 효율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시장환경의 변동에 따라 갑자기 부

도가 나거나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을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시키

는 것보다 일시적인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시장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업이 급변하는 시

장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

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회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이 아니라, 효율성은 높지만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

해줌으로써 사회후생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효율적인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시장퇴출 내지 파산은 당해 기업의 채권

단,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에게만 파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여타 산업 전체에

미치는 국민경제적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경우 비효율적 대기업의 시장 퇴출이나 정부

지원을 통한 회생이 가져 올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란 무척 어렵다3). 따라서 비효율적 대기

업의 시장 퇴출이건 회생이건 간에, 정부의 강제력 동원이나 지원은 모두 법적·제도적 틀 속

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 퇴출·회생에 대한 상반된 시각

기업퇴출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전통주의

(traditionalist)적 시각(Korobkin, 1987 ; Warren, 1987 ; Warren and Westbrook, 1994)이

고, 다른 하나는 절차주의(proceduralist)적 시각(Baird, 1987 ; Easterbrook, 1990 ; Picker,

1992 ; White, 1994)이다. 

첫째, 전통주의의 기본 시각은 부도·파산 등에 따른 기업 퇴출을 특이한 사건으로 간주하

면서, 퇴출 관련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의 회생은 그 자체

제2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상반된 시각·7

3)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퇴출·회생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본다.



가 독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기업회생을 통해 실업을 축소하고, 협력업

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나 국민경제의 불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4).

바로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전통주의자들은 기업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만큼,

법원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채권·채무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법원은 채무기업과 채권단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퇴출은 특이한 사건인 만큼, 퇴출제도 또한 기존의 다른 경제제도와 관계없이 별

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퇴출·회생제도를 그 이전의 기업 행태와 관련하여 분

석하지는 않는다. 

둘째, 절차주의의 기본시각은 부도·파산 등에 따른시장 퇴출도 시장경제의 결과이며, 법

정을 거치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도 여타 경제제도와 일

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차주의자들은 부도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재무적

위험(fiscal distress)’에 처한 기업과‘경제적 위험(economic distress)’에 처한 기업으로 구분

하고 있다5).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이란 일시적인 재무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채무가 없다

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다. 반면 경제적 위험에 처한

기업이란 채무가 없어도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다. 따라서 절차주의자들은 기업 퇴출·회생제

도의 존재이유는 재무적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데 있다고 보고, 경제적 위험에 처한 기업은 경

쟁력의 상실로 인하여 시장에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회생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도나 파산도 시장경쟁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관계, 특

히 변제 우선 순위는 바꾸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 퇴출·회생과정에서 법원은

마술적 능력(magical ability)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시장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

니기 때문에 판사는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이상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차주의자들은 기업퇴출·회생제도가 부도·파산 이전의 기업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부도·파산에 따른 퇴출과 회생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관련제도의 내용이

나 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다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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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전통주의자들은 법정 밖의 기업퇴출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5) 그러나 어떤 것이 재무적 위험이고, 어떤 것이 경제적 위험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기업의 시장퇴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의 크기를 항상 강조하면서, 부도·파산 직전의 기업

을 강제로 우량기업에 인수시키는 방법을 많이 써 왔고, 다른 경제제도와의 연계성보다는‘특

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통주의(traditionalist) 시각이 좀더 우선했

던 것으로 보여진다.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부실기업의 퇴출·회생제도 또

한 충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퇴출·

회생제도를 어떤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나

이론적인 정립부터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제2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상반된 시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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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현재 도산 관련 3개 법률로는⌜화의법⌟, ⌜회사정리법⌟및⌜파산법⌟이 있다. 이중⌜화의법⌟

과⌜회사정리법⌟은 회사의 갱생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반면⌜파산법⌟은 회사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아웃이 있다. 

이들 3개 법률 및 워크아웃의 개요는 <표 3-1>과 같으며, 본 연구에는 이중 퇴출제도와 회

생제도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화의법⌟과⌜회사정리법⌟, 그리고 워크아웃에 연구의 초

점을 두고자 한다.

제3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유형 및 근거·11

[[표표 33  --  11]]  도도산산 관관련련 33개개 법법률률의의 개개요요

상황 기업 도산 부실 기업

적용법규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채권단 자율협약

목적 회생목적 청산목적 회생목적

절차 화의절차 정리절차(법정관리) 파산절차 기업개선작업

신청권자

성격

가결요건

채권자 수의 1/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채권액이

총채권액의 3/4 이상

정리채권;총액의 2/3 이상

정리담보권;총액의 4/5

이상

채권자수의 1/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채권액이

총액의 1/2 이상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

한 채권 금융기관 찬성

채무자가 소유권, 경영

권 유지한 채 회사 갱생

도모

- 채무자의 부실경영

문책

- 주식 2/3이상소각

자산 처분하여 순위별

변제
금융기관 채권행사 유보

채무자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자

- 주식의 1/10 이상의 주주

법인의 이사

청산인
기업가, 주주, 채권자



2. 화의(和議)제도

((11))  개개요요

화의(和議)제도는 파산의 원인이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화의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 사이의

합의(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의법⌟상의 화의는 채무자(자연인,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법인도 해당)에게 파

산원인이 발생하여 곧 파산선고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이나 기타 공적기관의 보조

감독 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원금상환시기, 지급이자율 등 채무의

변제방법(즉, 화의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6). 화의가 이

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고자

체결하는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이 화의제도이다(고동수, 1998: pp. 30∼31).

((22))  화화의의 절절차차

화의절차는‘신청→보전처분→개시여부 결정→채권자집회의 의결→화의조건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같은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의 근본적인 차이는 채권확정절차가 없다는 점

이다. 다시 말해서 화의개시와 함께 채권확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무자의 화의조건을 채권

자들이 동의하는 절차로 이행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절차가 단순화된다. 

이처럼 화의절차에는 채권확정절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

은 회사에 적합하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3))  화화의의제제도도의의 운운영영 실실태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사법연감⌟을 통해 화의제도의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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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의법⌟상의 화의 말고⌜파산법⌟상의 강제화의도 있는데, 이는 파산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대치하는 채무변
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를 정리해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를 보면, 자료가 누락된 1997년부터 특히 IMF 구제금융신청 직후인 1998년에 부

실기업의 화의신청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1997년

이전만하더라도, 화의제도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부족하였기 때문

이다(고동수, 1998: pp. 38∼41). 예컨대 채무자는 화의절차에 참가했을 경우, 그 효력을 받

게 되는 것은 일반채권에 한하며, 선순위 채권인 우선채권이나 담보채권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회생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다른 한편, 채권자의 입

장에서는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진 다음부터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화의를 기

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음과 같은 화의제도의 장점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

두에게 인식되면서 폭발적으로 화의신청이 늘어났다. 첫째, 법원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와는 달리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회

사정리제도하에서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 전부가 무상 소각되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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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3  --  22]]  화화의의제제도도의의 운운영영 실실태태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제
합계 전년미제 본 년 합 계 인 용 기 각 기 타

1984 2 - 2 2 - 2 - -

1985 2 - 2 2 2 - - -

1986 - - - - - - - -

1987 - - - - - - - -

1988 - - - - - - - -

1989 2 - 2 2 - - 2 -

1990 - - - - - - - -

1991 - - - - - - - -

1992 - - - - - - - -

1993 - - - - - - - -

1994 - - - - - - - -

1995 13 - 13 8 5 1 2 5

1996 14 5 9 12 32 - 10 2

1997 - - 322 - - - - -

1998 966 238 728 774 547 96 131 192

합계 999 243 1,078 800 556 99 145 199

주: 1997년도‘처리’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호. 



화의에서는 대주주의 보유주식지분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IMF사태 이후 중소건설업

체의 화의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법정관리제도와 달리 화의에서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전혀받지 않고, 부도가 나더라

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업종 및 기업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법정관리에서는 채무변제기간이 최고 20년에 이르는

반면, 화의에서는 채무변제 기간이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법원이나 은행 등에서도 법정관리보다는 화의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7). 

((44))  최최근근 개개정정내내용용의의 주주요요 골골자자

2000년 1월 12일에 정부는⌜화의법⌟을 전면 개정하였다8). 여기서는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

펴보고, 절차 및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개정 이유

<표 3-2>에서 본 바와 같이 IMF 사태 이후 부실기업의 사주(社主)들이 경영권을 유지하

기 위하여 화의절차를 선호함에 따라 화의신청 사건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화

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정비하여 화의절차의 남용을 억제하고, 화의절차의 신속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개시결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절차 지연 목적의 항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기

존 화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하고자⌜화의법⌟을 개정하였다.

2) 주요 골자

① 과거에는 화의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

여야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화의폐지·화의불인가·화의취소로 인하여 파산 선고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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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컨대, 대법원 송무예규 제487호에서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심리기준은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자산규모가 안정적이고 채권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의를 유도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2000.4.13.).



우 채권신고 등 이미 진행된 절차는 파산절차에서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화의법⌟

제10조). 

②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로 과거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이 있는 경우를 규

정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화의법⌟제

19조의 2). 

③ 화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화의개시 결정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였다

(⌜화의법⌟제26조의 2). 

④ 화의개시 신청단계에서는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 등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

토한 후 신청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였다(⌜화의법⌟제27조 및

39조의 2). 

⑤ 과거에는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라도 이행가능성이 높은 화의안을 만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화의

법⌟제28조, 53조).

⑥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항고를 남용하는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하였다(⌜화의법⌟제57조,

제65조, 제70조). 

⑦ 화의개시 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영진의 부실경영이나 자산·부채규모의 과다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

지하도록 하였다(⌜화의법⌟제63조 및 제64조).

제3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유형 및 근거·15

9) 대법원 송무예규 제487호 회사정리 사건 처리요령에 따르면, 자산 200억원, 자본금(발행주식 합계액) 20억원에 미달
하는 회사는⌜회사정리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제외된다. 회사정리의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회사정리 절차가 매
우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

((11))  개개요요

주식회사의 정리제도{9)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관하여 회사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

의 정리재건(整理再建)을 꾀하는 제도이다(회사정리법⌟제1조). 이 제도는 기업파산을 예방

한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회

사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10)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해서 파산이나 청산을 강

요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이기 때문

에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무의 변제를 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정리제도는⌜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인⌜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회사정리법⌟은 미국⌜파산법⌟의 회사갱생(corporate reorganization) 제도를 채용

한 일본의⌜회사갱생법⌟을 참조하여 제정한 것이다. 

⌜회사정리법⌟은 그동안 기업인이 파산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1998년⌜파산법⌟, ⌜화의법⌟과 함께 개정되었고, 1999년에 또다시 개정되었다. 

((22))  최최근근⌜⌜회회사사정정리리법법⌟⌟의의 개개정정1111))과과 주주요요 골골자자

1) 개정 이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기업의 갱생 또는 퇴출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회사정리제도를 활

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써 회

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골자

① 회사정리절차의 남용을 막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갱생가능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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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컨대 순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비중이 작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1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고 인정되어 정리절차 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하여는 반드

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였다(會整 제23조).

② 종래에는 회사정리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

작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정리절차 폐지나 정리계획 불인가로 인하여 파산 선고된

경우 채권신고 등 이미 진행된 절차는 파산절차에서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會整 제

24조). 

③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구법상 정리절차 신청 후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시결정을 1월 이내에 하도록 법정기간을 설정하였다(會整 제45조의 2).

④ 관리인은 회사가 그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그

범위를 과거의 지급정지 또는 정리절차 개시신청 전 30일 이내의 변제행위에서 60일 이내의

변제행위로 확대하였다(會整 제78조).

⑤ 관리인이 부인권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

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인권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會整 제82조).

⑥ 조사위원은 통상의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외에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보

고하도록 하여 법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강화하였다(會整 제181조의 2, 제181조의 3).

⑦ 정리회사가 경영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인이 회

사의 경영 및 영업양도·합병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會整 제

186조).

⑧ 소수 정리담보권자의 부당한 버티기로 인하여 무리한 정리계획이 작성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정리담보권을 감면하는 경우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필요한 정리담보권자의 의결

요건을 과거의 4/5에서 3/4으로 완화하였다(會整 제205조).

⑨ 정리계획에서 상법상 회사분할·분할합병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계획의 의

결에 참가한 주주및 채권자에 대하여는⌜상법⌟상 별도의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

다(會整 제225조의 2 내지 제225조의 4, 제258조의 2). 

⑩ 절차지정을 목적으로 항고를 남용하는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

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하였다(會整 제237조 및 제

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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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회사사 정정리리 절절차차

1) 정리의 개시

가. 개시원인

회사 사업의 계속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會整 제30조 제1항).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경제적으

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會整 제1조).

나. 개시신청

정리절차의 개시는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고, 모두 신청에 의한다. 즉 ①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 자

신이(會整 제30조 제1항), ②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會整 제30조

제2항).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에 경영및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會整 제30조 제3항).

다. 관할법원

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會整 제6조 제1항). 

라. 개시결정과효과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결정을 하기까지의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절차·화의절차·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

다(會整 제37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채

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會整 제37

조 제1항 단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중지도 명할 수 있다(會整 제37조 제2항). 또한 법원은 관

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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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

다(會整 제39조 제1항). 이처럼 법원은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적

으로 갱생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會整 제38조),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일정한 필요사항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송달과 통지

를 하여야 한다(會整 제47조, 제48조).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이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와 대립관계 또

는 흡수관계에 있는 파산·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

분·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會整 제67조).

2) 정리단체

가. 정리단체와회사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사와는 다른 정리단체가 성립하는데, 이 단체는 집행기관

으로서의 관리인과 의결기관으로서 의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이러한 정리단체의 성립으로 이

사는 그 권한을 잃게 되고 회사의 자본감소, 신주·사채의 발행, 합병·해산·조직변경·회

사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모두 정리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며, 또 회사사업의 경영

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이사의 권한을 떠나 관리인에게 존속한다(會整 제52조 제1

항, 제53조제1항). 그 결과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정리

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會整 제56조 제1항). 또한 관리인은 회사가 사해적으로 한 행위나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會整

제78조 아래), 법원도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무 집행 지시자를 포함한 회사임원 등

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결정하고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會整 제72조 아래).

나. 구성원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정리단체의 구성원은 ① 정리채권자(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會整 제113조), ② 정리담보권

자(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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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가지는 자)(會整 제123조 제1항)

및 ③ 주주(會整 제129조)이다.

이러한 정리단체의 구성원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회사와 변제하거나 변제

받지 못한다(會整 제112조, 제123조 제2항). 이러한 정리단체의 구성원은 법원이 정하는 신

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會整 제125조∼제131조), 이러한 신고에 의하여 법

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정리채권자표·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

라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會整 제132조). 정리채권과 정리담

보권조사의 기일에 신고된 각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조사하여야 하고(會整 제135조 아

래), 조사의 결과 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권리는 확정되고(會整 제143조), 이의가 있

으면 소로써 확정된다(會整 제147조 아래). 

3) 관리인

정리단체의 집행기관은 관리인인데 이러한 관리인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

분을 하는 권한을 전속적으로 갖는다(會整 제53조 제1항).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

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會整

제94조). 은행·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데(會整 제95조 제1항), 이

때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會

整 제95조 제2항).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관리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會整

제95조의 2). ⌜회사정리법⌟은 관리인의 업무(會整 제98조의 2), 관리인의 감독(會整 제98조

의 3), 관리인의 주의의무(會整 제98조의 4) 및 관리인의 해임(會整 제98조의 5)에 대하여

규정한다.

4) 관계인 집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단체의 구성원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며, 정리계

획안을 심리 결정하는 회의체의 의결기관이다. 이 관계인 집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는데(會整

제166조), 관계인 집회의 기일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

회위원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會整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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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의 관계인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을 보고하고, 법원은 출석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

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會整 제187조, 제188조). 

제2회의 관계인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작성한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하며(會整 제192

조, 제193조), 만일 이 관계인 집회에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수정을 명한 때에는 다시 수정안

심리의 집회를 연다(會整 제198조). 

최종회의 관계인 집회에서는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한다(會整 제200조). 관계인 집회에서의

결의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의 조로 나뉘어 하게 되는데(會整 제204조, 제

159조), 그 의결권은 정리담보권자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가액(피담보채권의 액이 담보물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가액)·정리채권자에 있어서는 채권액, 주주에게 있

어서는 주식수에 따른다(會整 제124조 제3항, 제113조 제2항, 제129조 제2항). 이 때 정리계

획안을 가결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①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a. 일반적인

정리계획안(會整 제189조)에 대하여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b.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會整 제191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 전원,  ② 정

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의 총액의 2/3 이상,  ③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會整 제205조).

5)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가. 정리계획의내용

정리계획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고,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하며, 결의를 성

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會整 제233조 제1항 제1~3호, 제228조, 제229조). 정리계

획에 포함되어야 할 상세한 조항은 법정되어 있다(會整 제211조 아래). 

나. 정리계획의인가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

긴다(會整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組가 있는 때에

는 법원은 동의하지 않는 조의 권리자의 보호책을 강구하면서 정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會整 제234조). 법원의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 등은 원칙

적으로 실효된다(會整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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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정리를 위하

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며(會整 제240

조),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會整 제

242조 제1항).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會整제245조 제1항) 이는 채무명의가 되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會整 제245조 제2항).

다. 정리계획의수행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會整

제247조 제1항). 관리위원회는 정리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

하고 그 의견을 매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會整 제247조 제3항). 법원은 회사, 모든 정리

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정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會整 제248조 제1항). 그 이외에 정리계획의

수행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상법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會整 제249조 아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뒤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

긴 때에는 법원은 정리절차 종결 전에 한하여 관리인,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會整 제270조 제1항), 계획의 변경이 정리채

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의 계획안 제출시에 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會整 제270조 제2항 본문).

6) 정리절차의 종료

가. 정리절차종료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會整 제271조).

법원의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에 의하여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은 그

지위를 회복하고 회사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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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리절차의폐지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① 정정리리계계획획안안 제제출출명명령령 전전의의 폐폐지지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

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會整 제271조의 3).

②② 법법원원의의 직직권권에에 의의한한 폐폐지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폐지될 수도 있는데 이는 소정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

거나 제출되더라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붙일만한 것이 못되는 때, 가망성 없는 계

획안이거나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정리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會整 제

272조 제1항).

③③ 이이해해관관계계인인의의 신신청청에에 의의한한 폐폐지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우이다. 이는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

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 하는 폐지이다(會整 제273조 제1항).

④④ 관관리리인인의의 신신청청 또또는는 법법원원의의 직직권권에에 의의한한 폐폐지지

이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하는 경우이다. 정리계획안의 결정이 있은

후에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다(會整 제276조).

⑤⑤ 파파산산절절차차··회회의의절절차차로로의의 이이행행

정리절차는 경우에 따라 파산절차나(會整 제23조) 화의절차로(會整 제27조) 이행될 수

있다.

제3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유형 및 근거·23



((44))  회회사사정정리리제제도도의의 운운영영실실태태

화의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통해 1983년부터 1998년까지의 회사정리

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에서 보면, 평균개시율(=인용/인용+기각)

은 69.1%이고, 평균 종결률(=종결/종결+폐지)은 45.7%로서 개시결정이 난 기업 중 1998년

까지 회생한 기업은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또한 이 기간 중 총폐지기업수/총개시기업수는 약

30.7%로서, 약 1/3은 비효율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비효율적 기업에 대

해서도 회사정리절차 개시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정

환, 2000 : 85).

한편 구본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1998), 회사정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회사의 개시

결정 시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은 10년 이내가 56%, 10∼15년 이내가 39%였다. 반면에

실패하여 절차가 폐지된 회사의 경우는 5년 이내가 56%, 5∼7년 이내가 19%, 7∼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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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3  --  33]]  회회사사정정리리((법법정정관관리리))제제도도의의 운운영영 실실태태

1983 16 47 31 6 1 83.78 1 3 - 4 57 25

1984 25 52 35 9 9 79.55 16 12 1 29 84 57.14

1985 24 40 27 13 15 67.50 2 10 1 13 90 16.67

1986 9 26 8 10 6 44.44 1 5 - 6 104 16.67 

1987 11 30 18 1 4 94.74 9 9 2 20 106 50

1988 18 26 18 3 3 85.71 6 4 - 10 104 60

1989 20 27 29 1 3 96.67 9 3 3 15 112 75

1990 14 15 17 4 - 80.95 10 4 7 21 126 71.43

1991 8 64 26 10 10 72.22 8 3 9 20 122 72.73

1992 26 89 44 35 10 55.70 10 3 4 17 128 76.92

1993 26 45 25 19 - 56.82 11 22 - 33 155 33.33

1994 27 68 48 18 2 72.73 5 8 1 14 147 38.46

1995 27 79 32 29 15 52.46 5 23 - 28 181 17.86

1996 30 81 29 17 9 63.04 12 16 2 30 185 42.86

1997 27 151 43 24 20 64.18 11 13 8 32 184 45.83

1998 20 65 39 12 20 76.47 6 6 - 12 84 50.00

합계 328 742 469 210 127 69.07 122 144 38 304 - 45.86

구 분
전년개

시결정

전

본년

(B)
인용

(C)

기각

(D)
기타

인용률

C/(C+D)
종결(E) 폐지(F)

기타

(G)
합계

금년

미제

종결률

E/(E+F)

접 수 처 리

개시 결정 전 개시 결정 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호. 



가 15%였다고 한다. 또한 1993∼1995년 사이에 회사정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회사도

개시 당시에는 주거래은행이 개시에 대하여 부동의했던 경우가 있었고(11%), 반면에 정리절

차가 실패로 끝나 폐지된 회사 중 주거래 은행이 개시동의 의견을 낸 경우가 80.8%, 조사위

원이 개시동의 의견을 낸 경우는 90.1%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곧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위원의 초기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기업개선(워크아웃)제도

((11))  개개요요

기업개선(Work-Out)제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금융기관의 지

원이 있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의 만기조정·대출금의 출자전

환·우대 금리 적용·신규자금지원 등을 실시하여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이다. 기업개선제도는 1998년 6월 25일에 제정된⌜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

관과 채무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이다.

원래‘워크아웃’이란 말은 영국에서 기업이 부실한 경우 금융당국(영란은행)과 은행들이

주도가 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소위 London Approach)에서

유래되었다. London Approach는 국제금융센터인 런던의 특성을 배경으로 나타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비법률적인 방식의 부실기업 처리 원칙이

며, 공식적인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은행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이 최대한 현재의 기업활동을 지속하도

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관련 은행과 이해관계자들이 폭 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장기적 장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채권단이 기업지원 부담을 공동으

로 진다.

셋째, ‘The Bank of England’는 금융계로부터의 신뢰를 배경으로 하여‘정직한 매개자’

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역할은 동은행의 감독자로서의 역할과는 무관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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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London Approach와 다음 3가지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간의⌜경영개선협약⌟및 은행과 기업간의⌜재

무개선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발적·비법률적인 합의

에 의한 처리원칙인 London Approach와 성격이 다르다.

둘째,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부실화된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은행의

경영상태를 감독·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독권과는 무관한 The Bank of

England의‘정직한 중개자’의 역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London Approach를 창출한 힘의 원천인 금융가의 합의와 신뢰가 우리의 은행과 금

융산업에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업개선작업과 기존 퇴출제

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금융기관과 기업간 자율적 협정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회사

정리제도 또는 파산제도 등은⌜회사정리법⌟, ⌜파산법⌟등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진

행 주체가 법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개선작업은 법정관리제도에 비해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채권금융기관간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재 기능의 취약으

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22))  도도입입과과정정 및및 배배경경

정부는 IMF 사태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의 1단계 작업으로 채권은행 내에‘기업부실판

정위원회’를 설치하고, 64대 기업집단에 속한 부실 징후 기업 313개 업체를 평가하여 1998년

6월 총 55개기업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부분과 기업이 자발적

으로 추구하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한가지 특징은

구조개편의 대상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구조조정의 룰(rule)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채권자인 은행의 주도 아래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손실부담능력이 큰 5대 계열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하고, 6∼64대 계

열기업군(<표 3-4> 참조)은 채권은행과 기업간 워크아웃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은 거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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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런 기조 하에 기업개선작업을 위해 1998년 6월 총 210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간에⌜기업구조

조정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의 주된 내용은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탕

감, 원금 및 이자상환유예 등과 함께 기업자산의 출자,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모그룹의 손실

분담 등으로써 5대 그룹 구조조정과의 근본적 차이는 필요시 경영권 이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33))  추추진진 원원칙칙

워크아웃의 추진원칙은 손실최소화의 원칙, 손실분담의원칙, 공평성의원칙, 신속성의 원칙

등 크게 4가지가 있다(www.everwin.co.kr/crc/main＿f1.htm).

1) 손실최소화

손실최소화의 원칙이란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나누어 갖게 될 손실의 크기를 가

능한 한 줄이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일시적으로’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 적용해야 하며,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없어

야한다. 부도를 유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고, 부실징후의 초기단계에 치유가 가

능한 기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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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3  --  44]]  66∼∼6644대대 그그룹룹 구구조조조조정정 현현황황

구 분

기업 개선작업 추진(16개 그룹)

법정관리 및 화의 (3개 그룹)

자체 구조조정(40개 그룹)

기부도발생 그룹(15개 그룹)

쌍용, 고합, 동아건설, 아남산업, 신호, 갑을, 

동국무역, 거평, 우방, 벽산, 진도, 신원, 

강원산업, 세풍, 신동방, 대구백화점

한일, 통일, 해태

두산, 금호, 효성, 한솔, 대상 등

기아, 한보, 삼미, 한신공영, 대농,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 청구, 진로, 

나산, 극동건설, 두레, 보성, 화승

그 룹 명

12)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부실건설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
으며, 이 문제는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실태를 논의할 때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손실분담

채권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손실분담만 있어서는 안되며, 기업회생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주와 경영진, 종업원과 노조 등도 함께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

3) 공평성

채권자간에 채무조정시 손실부담, 의결권 부여 등과 관련하여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신속성

워크아웃의 장점은 법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신속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는 것인데, 합의가 지연될수록 대상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44))  워워크크아아웃웃 절절차차

워크아웃의 추진 절차는‘대상기업 선정→채권금융기관협의 회의워크아웃 추진여부 결정

→기업실사작업→기업개선계획안 확정→기업개선약정체결→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주채권

은행이나 여신최다은행이 주관은행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주

관하며, 기업개선계획안까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은행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부르는 것이다

((55))  운운용용 실실태태

2000년 10월 현재, 그 동안 104개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이 진행되었고, 그중 58개 기업이

조기 종료 및 퇴출되었고, 46개 기업만 워크아웃 진행 중이다.13) <표 3-5>에서 1997년부터 4

년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그룹 중(총 41개)에서는 2000년 11월 3일의 퇴출대상기

업 발표 이전까지 7개(대우, 쌍용, 동아, 고합, 대우전자, 아남, 새한)가 워크아웃 추진 중이었

으며, 이중 동아는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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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년간 존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0년 12월에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협약운영위원회
를 열어 워크아웃 협약을 대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간 워크아웃을 주
도해왔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채권금융구조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
관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을 사적 화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조선일보 2000. 12. 2).



5. 화의·회사정리 및 기업개선(워크아웃)제도의 비교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 기업개선제도는 모두 기업퇴출 및 회생제도이지만, 제각각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3가지 제도를 동일한 척도에서 한꺼번에 비교하기

보다는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마도

앞으로 건설기업이 퇴출 및 회생제도로서는 화의나 워크아웃보다는 회사정리제도가 좀 더 많

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14).

((11))  부부실실기기업업 퇴퇴출출··회회생생제제도도가가 지지향향해해야야 할할 이이념념

기업은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사회경제적 후생의 증진

이 가능하다. 만약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나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의제도·회사정리제도 및 기업개선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 내지 이념으로서는 채권자 보호, 부실기업의 회생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율성 제고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목적을 모순 없이 조화시키는 것은 기업인과 정부·법원 및 금융기관 등 이

해관계인 모두에게 의무로 작용한다.

이처럼 이념적으로 볼 때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제도및 기업개선제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

다. 이들 제도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목표는‘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극

대화’이고, 이를 위해‘채권추심절차의집단화’라는 수단을 이용한다. 이같은 목표 아래서 채

제3장 부실기업 퇴출·회생제도의 유형 및 근거·29

[[표표 33  --  55]]  3300대대 대대기기업업집집단단 중중 워워크크아아웃웃··법법정정관관리리··화화의의그그룹룹 변변화화추추이이

1997. 4 1998. 4 1999. 4 2000. 11

합계 2 11 10 8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

협조융자

-

2

-

6

3

2

7

3

-

7

1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4)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수단으로 고안한 제도가 화의, 회사정리 및 기업개선제도이

다. 따라서 이들 제도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집단적 채권추심절차’라는 일련의 과정

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오수근, 1999). 다만, 비효율적인 기업은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래의 안전(채권자) 보호와 기업의 회생을 꾀하면서 모든 과정을 합목

적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해야 하지 어느 극단적인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할 것이다.

((22))  화화의의제제도도와와 회회사사정정리리제제도도의의 비비교교

화의제도와 회사정리제도는 <표 3-6>에서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차이점

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지 않는 반면, 회사정리제도는 주식소각이

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한다.

30·CERIK 정책연구

15) IMF 사태 직후 화의업체 수가 급증하였던 이유도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맞아떨
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표표 33  --  66]]  화화의의제제도도와와 회회사사정정리리제제도도의의 비비교교

파산예방으로 기업의 유지, 존속 도모

개인·법인·규모·업종·공익성 불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채무자

재산관리, 처분권 유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절차 외에서 권리행사)

로 화의절차에 참가하지 않음.

정리위원, 화의관재인

(화의성립 후 임무종료)

정리위원, 관재인을 통한 간접관여

목 적

대 상

개시원인

신청권자

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권자에

대한 효력

관리기관

법원의 관여정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의 적극적 유지, 갱생

주식회사(공익성 필요)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회사, 자본의 1/10이상 해당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 가진 주주

관리인이 사업경영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행사

담보권자도 정리절차에구속,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소멸, 정리계획에 의거 변제

관리인(사업경영, 정리계획수행 등

회사정리절차 종료 시까지 존속)

적극적·후견적 기능, 직접 관리인을 감독,

계획인가 후의 변경 등 계획수행에도

감독권 행사

화의제도
구 분

회사정리제도

자료: 한국산업은행(1999), ⌜기업도산법 해설⌟.



둘째, 화의제도는 주로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퇴출·회생제도로서 적

합하며, 회사정리제도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화의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는 공익성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요

건으로서는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화의제도는 주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적합한 퇴출·회생제도

이며15), 회사정리제도의 경우는‘경영권의 박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로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보여진다. 

((33))  회회사사정정리리제제도도와와 기기업업개개선선((워워크크아아웃웃))제제도도의의 비비교교

회사정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는 <표 3-7>와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중 특히 강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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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3  --  77]]  회회사사정정리리제제도도와와 기기업업개개선선제제도도의의 비비교교

법원(법률에 근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 후 형식적 요건만 검토

- 도덕적 기준

- 경제적 기준(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큰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개시신청 기각)

- 개시 전: 신청 또는 직권으로

- 개시 후: 자동보전처분(상거래채권 포함)

법원에 의해

- 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 가능

- 정리계획수행을 위한 담보제공 가능

- 보전관리인이 계획안의 제출의무자

-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발견시 중도폐지

가능

- 채권자 조별로 총채권액의 3/4 이상 동의

- 경영진 교체, 감자 의무화

- 계획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

- 법원의 감독권 행사

- 성공적인 계획수행시 종결

- 인가후 폐지시 정리계획 내용 유효

주 관

대상기업

개시결정

개시요건

보전처분

변제우선

순위변동

계획안

마련

계획안

확정

사후관

종결/폐지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근거)

부실징후의 초기단계에 있어 치유가 가능한 기업

채권금융기관의 3/4의 동의

- 경제적 기준 적용

-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이 크고, 채권금융기관이

전환된 유가증권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 개시 전: 없음(신청후 10일이내 결정)

- 개시 후:유예기간 미리 설정(상거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채권금융기관의 의사존중

- 출자전환을 무담보채권 위주로

- 기업실사를 거쳐 주관은행이 마련

- 경제적 기준으로 작업중단 가능: 회사정리, 

화의, 파산하에서의 기대수익률과 비교

- 총채권액의 3/4이상의 동의

- 출자전환 적극 활용

- 경영권 축소, 감자 범위 탄력적

- 계획수행의 담당자는 경영진

- 주관은행의 감시권 행사

- 성공적인 계획수행시 졸업

- 중단시 채무조정의 유효는 보장되지 않음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 기업개선(워크아웃)제도

자료: 서정환(2000. 6), ⌜한국의 기업퇴출제도⌟. 한국경제연구원.



하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부실 징후의 초기단계에있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대상기업 선정시 공익성 기준은 워크아웃제도에 없으며, 경제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셋째, 워크아웃도 화의와 마찬가지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넷째, 워크아웃은 법적근거가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협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성

과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볼 때,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회사정리제도보다는 워크아웃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인하여, 이른바‘공익성’기준이 포함될 경우, 사

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도산 직전의 기업을 워크아웃대상으로 지정하여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

지고, 그 결과 채권금융기관의 큰 손실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지금

과 같은 건설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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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실 기업 퇴출 및 회생 제도는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에 있어서 독일식과 미국식으

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양국의 특징을 정리한다.

1. 독일에서의 도산관재인

독일의 1994년⌜도산법(Insolvenzordnung v. 5. 10. 1994)⌟16) 제56조에 의하면 현재의 상

황에 적합하고 실무경험이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에 종속되지 않는 자연인을 도산관재인으

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도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에 대한 증서를 받고 직무가 종료되면

그 증서를 도산법원에 반납하여야 한다17). 그리고 채권자는 도산관재인 선임 후 최초로 개최

되는 채권자집회에서 이미 선임된 도산관재인에 대신하여 다른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도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거절에 대하여는 각 도산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독일⌜도산법⌟제57조).

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언제든지 도산관재인에게 현황 및 업무집

행에 관한 정보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독일⌜도산법⌟제58조 제1항). 도산법원은 도산관

재인이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많을 경우 사전예고 후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제금은 5

만 DM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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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일의 1994년⌜도산법⌟은 도산제도의 통일적 운용, 갱생제도, 잔여채무면제 및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 채권자자치
의 강화, 파산재단의 확대, 배당방법의 개선, 근로자의 법적지위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 우리의 관리인 선정·감독기준 제8조에서도 선임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산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법원의 직

권 또는 도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은 결정전에 도산

관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독일⌜도산법⌟제59조 제1항). 이러한 도산관재인은 도산계획

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도산관재인과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법원의 감독권은 그 범

위 내에서 존속한다. 도산관재인은 감독기간 동안 채권자위원회와 도산법원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은 언제든지 개별정보 및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독일⌜도산법⌟제261조).

도산관재인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채권자위원

회 및 도산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도산계획의 명부에 의거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독일⌜도산법⌟제262조).

도산관재인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도산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도산관재인은 일반적이고 성실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독일

⌜도산법⌟제60조).

도산관재인은 직무수행에 관한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18) 보수는 도산절차

의 종결 또는 폐지시의 도산재단의 가액에 따라 정한다. 이러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도산

관재인의 직무 수행 범위 및 중요도를 고려한다(독일⌜도산법⌟제63조). 도산법원은 도산관

재인의 보수 및 상환하여야 할 비용을 결정으로 확정한다(독일⌜도산법⌟제64조 제1항).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도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을 지원·감독한다.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장부와 업무서류를 열람하며 금전거래와 잔고를 조사한다(독일

⌜도산법⌟제69조). 

2. 미국에서의 도산관재인

미국에서 도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로⌜연방도산법⌟이 있으며, 제7장, 11장, 13장에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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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미국국⌜⌜연연방방도도산산법법⌟⌟제제77장장 절절차차

미국⌜연방도산법⌟제7장에서는 일정한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에서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채권자들이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관리인이 선임한다. 도

산관재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단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1) 임시도산관재인(interim trustee)

도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어 직무를 개시하므로 그 이전에 재단을

관리할 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연방도산법⌟제701조는 연방관리인이 임시도산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자발적 신청사건에서는 절차개시신청이 제출된

후 즉시 임시도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채권자가 도산을 신청하는 비자발적

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이 구제명령을 내린 후에 선임된다. 

임시도산관재인은 도산관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도산관재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도산관재인의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시도 산관재인이

도산관재인이 된다.

2) 도산관재인(permanent trustee)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절차 개시 신청 후 최초의 채권자집회에서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연방관리인은 구제명령 후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40일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341조(a)항). 이러한 채권자집회에서 ① 일반의 채권자에 대해 실질적으

로 상충하는 이익을 가지지 않으며, ② 내부자가 아닌 채권자로서 그러한 채권자가 가지는 확

정된 무담보채권총액의 20% 이상을 가진 자가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제702

조). 

미국⌜연방도산법⌟제7장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많

지 않고 대개는 연방관리인이 도산관재인을 임명한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선임

을 요청한 경우에 실제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의 20%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결의에 참가하

고 결의에 참여한 채권총액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도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제702조 (c)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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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미국국⌜⌜연연방방도도산산법법⌟⌟제제1111장장 절절차차

미국⌜연방도산법⌟제11장은 갱생절차이다. 이 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신 채무자가 점유계속채무자로서 법원과 채권자위원회의 감독하에

서 도산관재인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방도산법 제11장에서는‘도산관재인’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계속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연방도산법⌟제11장의 절차에서는 대개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지만 법원은 점유

계속채무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 또는 부적임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나 다

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연방관리인의 신청과

이에 따른 통지와 심문절차를 거쳐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명령할 수 있다(제1104조 (a)항).

법원의 도산관재인 선임명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연방관리인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여기에서 도산관재인을 선

임한다(제1104조 (b)항). 도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점유계속채무자는 더 이상 재단의 관리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

제11장 절차는 제12장,제13장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갱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점유계속채무

자의 의무는 재단의 사업을 운영하고 제11장계획안을 수립하여 완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추가하여 점유계속채무자는 제7장 절차에서의 도산관재인의 역할 중 재단을 청산하는

것을 제외한 역할을 한다(제1106조). 도산관재인 선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도

산관재인의 선임대신 조사인(examiner)의 선임을 명령할 수 있다(제1104조 (c)항).

((33))  미미국국⌜⌜연연방방도도산산법법⌟⌟제제1133장장 절절차차

미국⌜연방도산법⌟제12장과 제13장의 채무조정절차에서도 도산관재인이 선임되지만 선임

방법이나 역할은 제7장의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제7장에서와는 달리 제12장, 제13장에서는 연방관리인이 즉시 도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하

고 있다. 임시 도산관재인제도는 없고 채권자가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제도도 없다. 일부 지

역에서는 도산관재인이 각 사건별로 지명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건의 양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연방관리인은 미국법령 제28편 제586조(b)항에 따라 그 지역의 모든 제12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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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의 사건을 관장하는 1인 이상의 상설 도산관재인(standing trustee)을 임명할 수있다.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설도산관재인도 법무부 장관

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연방도산법⌟제12장과 제13장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단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

급계획안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산관재인의 중심적 역할은 재단

재산의 환가가 아니라 채무자의 업무 및 채권을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부인권을 행사하

고 채무자의 계획에 대해 권고하며, 이의 실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3. 유럽형과 미국형의 차이

기업의 퇴출·회생제도는 한 나라의 경제의 역사적 배경, 시장구조, 경영조직문화, 사법제

도의 효율성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나라마다 상이한 기업퇴출제도가 관찰되고 있

다. 이를 크게 이원화하면, 기업정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구분된다.

유럽형은 법원 또는 채권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의 정리 또는 갱생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미국형은 채무자 또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의 재건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은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파산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퇴출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채무자가 주도하는 기업갱생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신속히 장악하며 자산매각을 위주로 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선호

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는 채무자가 기업파산신청(chapter 11신청)을 한 경우 즉각 모든 채무가 동결되

고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의 경영진만이 기업정리 및 갱생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유럽식은‘기업 부도시 채권자의 소유’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상대적

으로 약한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식은 채권자와 경영자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

존 경영자가 재건을 주도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기업 퇴출제도는 운영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비용을 유발한다. 하나는 부실 기업을

과도하게 구제하는 데 따른 비용(type I error 비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실 기업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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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퇴출시키는 데 따른 비용(type II 비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식 제도는 과도

한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은 편이며, 미국식 제도는 과도한 구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퇴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식 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화의제도는

일부 미국식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상 유럽식 제도에

가까운 퇴출제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부실 기업을 과도하게 구제하

는 비용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 각국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을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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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기업 구조조정(1998. 6. 18)

((11))  배배경경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

행했다. 여기서는 먼저 1998년의 제1차 기업 구조조정 배경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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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55  --  11]]  어어음음 부부도도율율과과 부부도도업업체체 수수 추추이이

주 : 어음 부도율은 전자결제액 조정 전 부도율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부터 기업의 도산은 과거에 비해 급증하였다.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조정전)은 1990년대의 0.1% 내외에서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0.5% 대로 급상승하였고, 부도업체 수도 1990년 4,107개에서 1997년 1만7,168개로 급증한 후,

1998년에는 2만 2,828개까지 기록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IMF 한파가 시작된 1998년 2월중

부도업체 수는 3,377개로 월별 수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업부도의 내용도 과거에는

중소기업 또는 특정 업종 위주의 부도에서 기업규모나 업종 구분 없이 발생하는 양상이었다.

특히 <표 5-1>에서 보듯이 대기업 부도가 1997년부터 예년의 5∼8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처럼 기업부도가 IMF 사태를 전후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표 5-2>에서 보는 바

와같이,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제도의 이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중 IMF 지원금융을 신청한

1997년 12월 이후 1년 동안 회사정리·화의 및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000건을 상회하였고,

1998년중 회사정리 신청은 149건으로 1997년의 1.6배, 화의는 690건으로 1997년의 3.4배, 파산

은 283건으로 1997년의 9.4배에 달할 정도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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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히 1997년 이후 기업들이 회사정리제도나 파산제도보다 화의제도를 선호하여 화의신청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이유
는 회사정리제도가 과거보다 엄격히 운용되어 회사정리 신청시 구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데 반하여 화의는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표표 55  --  11]]  기기업업형형태태별별 부부도도업업체체수수 추추이이((11999966∼∼9999..  11//44분분기기))

구 분 1996 1997 1998 1999. 1/4

법 인

-대 기 업

-중소기업

개 인

합 계

5,157

7

5,150

6,432

11,589

8,226

58

8,168

8,942

17,168

10,536

39

10,497

12,292

22,828

927

2

925

1,005

1,932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개사)

[[표표 55  --  22]]  회회사사정정리리··화화의의··파파산산의의 신신청청건건수수 추추이이((11999911∼∼9988))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회사정리 64 87 45 42 77 52 96 149

화의 0 0 0 0 13 9 201 690

파산 16 14 26 18 12 18 30 283

주 : 1997년은 1997. 1∼1997. 11월 수치, 98년은 1997. 12∼1998. 11월 수치임.
자료 : 법원행정처.

(단위 : 건)



((22))  제제11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 현현황황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권에서는 1998년 6월 18일에 퇴출대상 55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였

다. 그 이유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기업의 처리와 구조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장기불황

이 불가피하고, 금융권의 부실이 심화되며, 거래기업의 연쇄도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하루빨리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제1차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보면, 1998년 4월부터 채권은행에서 총 3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회경제적 파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고

한다. 55개 퇴출대상기업 중에는 전기·전자부품, 정보통신, 화학, 건설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주요 내용은 <표 5-3>과 같다. 이들 55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도 회수하며,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철회할 예정이어서 모두 퇴출될 것으로 보여졌다. 

한편, IMF사태 이후의 부실 기업 정리작업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표 5-4>에서 보듯이 정부주도하에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와 금융권 손실보전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반면, IMF 이후 제1차 기업 구조조정부터서는 형식적으로 은행에 책임을 묻되

실질적으로는 정부주도하에 청산이나 법정관리, 혹은 화의제도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식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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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55  --  33]]  제제11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의의 내내용용((11999988..  66..  1188))  

구 분 주요 내용

회사 수

여신 현황

종업원 규모

- 55개사(상장기업 10개 포함)

5대그룹: 20개, 6∼64대 그룹: 32개, 비계열: 3개

- 5조 339억원(1998년 4월말 기준)

5,000억원 이상: 3개, 1,000∼5,000억원: 7개

500∼1,000억원: 13개, 100∼500억원: 20개

- 11개 협조융자그룹중 8개 그룹의 계열사 21개 포함

- 2만 9,012명(1998년 1월 말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1998), ⌜기업퇴출의 절차와 코스트⌟.



((33))  평평가가

제1차 기업 구조조정이나 2000년 11월 3일에 행해진 제2차 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모두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는 먼저 제1차 기업 구조조정 당시에 제

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자.

첫째, 55개 퇴출 대상기업의 선정은 모두 법률적 절차가 아닌 정부의 사전적 판단에 근거하

였고, 제2차 기업 구조조정 때와의 차이라면, 55개 기업을 모두 파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갱생

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개입 정도 및 원칙이 불투명하여 퇴출기업의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금융권의 정부 눈치보기도 심각하였으며, 퇴출 기업의

처리로 인한 손실을 개인별·기관별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생존위협에 직면한 금융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채권단간의 손실분담 협상이

지연되면서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하였다.

넷째, 과거의 제3자 인수 방식과 달리, 자기책임 원칙의 부재로 종업원, 협력업체, 주주와의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다섯째, 퇴출·회생제도의 이용이 급증하였지만, 관련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기업 구조조

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0). 

1999년 이후⌜화의법⌟과⌜회사정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제2차기업 구조조정에서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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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55  --  44]]  제제11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과과 과과거거의의 부부실실 기기업업 정정리리 비비교교

- 해당기업과 은행이 결정

- 전문인력 부재 속에서 채권단이 주도

→ 생존위협에 처한 기업과 금융권내의 갈등소지

- 기업소멸에 대한 종업과주주의 법적·물리적 저항

- 정부 입장 불투명

-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퇴출지연 가능성

처리 방식

자산 실사

이해 관계자

특징

- 정부가 제3자 인수요청

- 정부가 금융권의 손실보전

→ 형식적 자산실사

- 인수자측의 이익에 치중

- 제3자 인수로종업원, 주주, 

협력업체의 손실 최소화

- 정부주도로 인수기업에

특혜 제공

-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

제1차 기업 구조조정구 분 과거의 부실 기업 정리

자료: 한국산업은행(1999), ⌜기업도산법 해설⌟.



출대상 기업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였고, 이자보상배율과 같은 객관적 기준

을 내세우긴 하였지만, 기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제1차 기업 구조조정 때와 다를 바가 없다.

2. 제2차 기업 구조조정(2000. 11. 3)

((11))  배배경경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하락과 환율상승, 주가급락,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제2의 IMF 사

태에 대한 위기감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

실기업의 시장 퇴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은 동전의 양면

과 같아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구조조정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금융 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하여 부실기업 선별작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히

제2차 기업구조조정에서는‘구조적 불황기’에 처해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 중요한 과제

의 하나였다.

((22))  퇴퇴출출 대대상상 기기업업의의 선선정정 기기준준과과 처처리리 방방향향

금융감독원에서는 2000년 7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

기업을 대상으로, ①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상 신용등급이

‘요주의’이하인 업체, ② 최근 3년 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업체, ③ 각

은행이 부실 징후 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별로‘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

을 수립,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원 또는 퇴출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라 함은, 기업의 신용위험평가시 과거의 채무상환실

적 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능력까지 반영하여 부실여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1999년말 이후부터 부실여신은 이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은 ① 정상, ② 요

주의, ③ 고정, ④ 회수의문, ⑤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요주의⌟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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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MF와 IBRD에서도 도산관련 법제의 정비를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여⌜파산법⌟의 개정 등을 요
구한 적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9. 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자산을 의미한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영업이익/금융비용), 1이 금융비용기준 손익분기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경상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상보상배율은 1이하이며, 이 경우는 기업의 자체 이익창

출능력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지급을 위하여 외부자금을 차

입하거나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실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으로서는 이자보상배율만이 아니라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아무튼 제2차 기업구조조정의 심사대상 총 287개 업체 중 233개 업체가 1∼3등급으로 판정

되어 정상기업으로 평가되었다. <표 5-6>에서 보듯이 정리대상 기업은 총 52개 업체이며, 이

중 청산판정을 받은 업체 수는 18개, 법정관리 판정을 받은 업체는 11개 업체로 총29개 업체

가 구조조정 대상(4등급)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기타 기업군으로 분류

하여 신규여신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

을 평가하여 조기 정리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독려(2000. 11. 5)함으로써 향후에도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들 부실기업의 처리방향은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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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55  --  55]]  잠잠재재 부부실실 기기업업의의 유유형형 및및 조조치치 사사항항

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1등급)

②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2등급)

③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

으로 발생한 기업

가.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3등급)

나. 회생이 불투명한

기업(4등급)

-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방안 강구

-법정관리,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CRV)로의

이전, 청산, 합병, 매각 등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해 조기 정리토록 유도

- 채권은행 등이 책임지고 자금 지원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자금 지원 준수여부

확인 점검 및 불이행시 책임 부과

기업분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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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55  --  66]]  제제22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 대대상상 기기업업 명명단단 및및 종종업업원원 수수

광은파이낸스

기아인터트레이드

삼성상용차

양영제지

한라자원

해우

대동주택

대한중석

미주실업

삼성자동차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

피어리스

삼익건설

서광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총 18개

대한통운

동보건설

영남일보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해태상사

동아건설산업

서한

총 11개

진도

고합

대우자동차

세풍

총 20개 중 4개

7

42

1,300

261

227

100

165

7

196

1,800

861

601

213

759

290

188

84

85

7,186

5,594

107

543

258

687

1,024

432

297

499

3,909

241

13,591

1,215

1,920

17,800

609

21,544

법정관리

매각

갑을

갑을방적

1,364

615

현대건설

쌍용양회

총 2개

19,080

2,226

21,306

조건부 회생(만

기연장, 추가자

금지원없음)총 3개 중 2개 1,979

청산

합병

총인원(37개) : 6만 5,606

기업명 종업원 수구 분 기업명 종업원 수구 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0.11. 6),  ⌜부실기업정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단위 : 명)

[[표표 55  --  77]]  제제22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 대대상상 기기업업의의 처처리리 방방향향

- 통상의 일괄매각 외에

사업부문 매각·기업분할 등을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됨(매각으로 전혀 다른 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매각

- 청산·법정관리외에

사업전략 측면에서의 매각·합병까지 포함(금융기관의 신규 여신 중단도 범위에 포함)

통상의 퇴출 의미(자발적 해산, 휴업지속 등의 사유로 회사를 해산하는 것)는 아님.

< 법정관리 → 신규지원중단 법정관리 >

- 회사의 신규지원 요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더라도 은행이 지원을 거부

→ 은행의 어음할인 등 중단→정상영업 곤란→파산절차 수순으로 여유자금 없는

기업은 사실상‘청산’효과

정리

법정관리시

신규지원 중단

주 요 내 용처리 방향

<계속>



((33))  문문제제점점

제2차 기업구조조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퇴출대상기업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한⌜이자보상배율⌟이

과연 적정한 기준인가 하는 것이다. 영업의 초기에 정율법에 의한 가속상각을 할 경우, 또는

건설업과 같이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건전성을 가

늠하는 척도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이 지출하는 금융비용은 지급이

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순금융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준은 지급이자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금흐름(cash flow)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기에 이자보상배율과

같은 정태적 분석도구로서는 기업의 건전성·수익성·성장성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제1차 기업 구조조정 당시와 동일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에

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주도했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정치경제구조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정부가 주요은행

의 1대 주주로 있고,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제기되었다.

셋째, 법적 판단에 앞서, 일방적인 퇴출 결정을 내린 것도 큰 문제였다. 일성건설, 대동주택,

우성건설 등과 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들을 청산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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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55  --  77]]  제제22차차 기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 대대상상 기기업업의의 처처리리 방방향향

< 법정관리, 화의→ 청산 >

- ① 은행(채권자)이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 폐지 신청

② 법원거부시,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③ 금융권의 신규지원 거부시 어음할인 등 중단→정상영업곤란→파산절차

수순으로‘청산’효과

- 폐지신청에 대한 법원 거부시, 조속한 정리에 차질 가능

법정관리·화의절차

폐지신청

- 주주총회(해산결의)를 통한 자발적 청산 기피 예상

- ① 은행(채권자)이채무초과 등의 사유로 파산신청 ②법원의 파산선고로 해산 및잔여재산 분배

*여신 담보가 많은 은행은 파산 신청보다는 경매 신청 및 경락을 통한 채권회수가 더 유리

(법원 비용 등 절감)

청 산

주요내 용처리방향

자료 : 금융감독원(2000. 11). 



함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반발은 물론 해당기업과 노조의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청구와 같이 2년 전부터 법정관리되고 있는 회사를 법정관리로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이나,

동아나 우방과 같이 이미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회사를 또다시 법정관리 신청으로

처리하겠다는 발표도 문제였다.

제2차 기업 구조조정은 화의나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 방식을 기업퇴출·회생제도로 선

정한 것 같다. 과연 법정관리를 통해 건설업체의 회생이 가능한지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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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출 및 회생에 관한 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이러한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

해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기업의 퇴출과 회생제도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설산

업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퇴출 및 회생 제도가 갖는 성과를 평가하는 전제로서 건설산업의

특징을 살펴본다.

((11))  산산업업의의 특특징징

산업으로서는 일반도급 공사로서의 특징과 주택분양사업으로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

된다.

1) 일반도급 공사

먼저, 수주산업(受注産業)이라고 하는 일반 도급공사의 특성부터 보자. 일반 도급공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물의 건립, 이전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형태

제6장 부실 건설업체 현황 퇴출의 파급 효과·49



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주문생산형태의 공사를 말한다. 이때, 발주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건

설이 이루어지므로 건설자재 및 건축물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곤란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

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전체 수주물량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개발계획 등 각종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타산업에 비해 정부의 규제 및 간섭이 높은 산업이고, 정책변화에 따라 공사물량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높은 파급

효과로 인해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2) 주택분양 사업

한편, 민간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주택분양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회적인

책임·내구성·고가성 등을 이유로 분양가·건설비용·건설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해왔다.

민간주택사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최종 소비자에 의한 주문생산이 아닌 불확실한 수요 및

가격예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택보급율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적으로 소비자의

주택수요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22))  기기업업적적 특특성성

하나의 기업 운영 측면에서 보아 건설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명성도(reputation, brand), 이미지 내지 기술력이라고 하는 평가하기 어려운 체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한 번 잃게 되면 평가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 공장, 시설 등 자산 투자가 많고 따라서 매각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재산 가치는 사람, 기술 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달리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정 투자(fixed investment)가 적고 시

장화되기 어려운 가치가 존재한다.

셋째,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퇴출 과정

에서 피해가 더욱 크다. 특히 선분양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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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퇴출을 시키기에 보다 많은 기회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사결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생산과정이 길고 장기적이며, 제품의 불가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기업을 인수

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기업간 M&A가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

히 건설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구조가 유사하여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입찰의 조건에서 기업의 분산이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3))  재재무무적적 특특성성

이상에서 본 산업적 특성과 기업적 특성에서 파생된 재무적 특성을 보자.

1) 매출 구조 및 성장성

먼저, 건설회사의 매출구성은 발주자의 발주를 통해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일반 도급공사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등을 건설 판매하는 분양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으며, 공사 수주금액 또는 분양사업의 규모에 따라 성장기복이 심하다. 

2) 수익성

IMF 이후 특히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수익성을 보면, 도급공사의 경우는 입찰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1998년 8월 이후부터 입찰담합 구조가 붕괴되면서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이 75% 내외에 불과하게 되었다. 주택분양사업의 경우는 용지구입 관련 비용이 자산화되어

분양시 원가로 전입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물량의 증가는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손실 충당금을 전입하여 손실 예

상시점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나, 대부분 이를 이연시키거나 공사예정원가의 조정을 통해 손

실분을완공시점에 반영하므로 완공시점에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물

량이 감소할 경우 과거에 누적된 부실의 징후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

인 공사물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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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흐름

현금 흐름(cash flow)을 보면, 대규모 고정자산의 투자를 요하지 않으므로 자금요소의 대

부분이 운전자금 부담이다.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비 투입에 대한 기성인정분 만큼 공사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매출채권의 원활한 회수 여부가 현금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분양

사업의 경우 선투입자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에 의존하므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시 매우 심각

한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4) 자산 구성

자산 구성상 건설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자산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재고자

산 등으로 구성되며, 차입금을 비롯한 부채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공사 관련 대여금과

선급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는 용지구입과 같이 자금의 선투입에 해당된다. 수주를 통한

특정한 고정자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임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고정자산과 임대보증금 등

고정부채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5) 재무적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고정자산의 규모가 작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능력이 낮

다. 특히 타산업과 달리 차입금 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의 가능

성 등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하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건설기업의 부실화 원인을 찾아보면, 고

정자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한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제한적이고,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자금 경색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산업 특성 및 영업적인 특성에 따른 원인으로서는, IMF사태 직후와 최근의 경

우처럼, 경기하락시 건설용역의 수요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고, 주택과 같은

고가내구재(高價耐久財)에 대한 구매를 이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급공사 및

분양공사 모두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매출감소 및 이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 중동건설붐의 급격한 위축이 상

당수 건설업체의 산업합리화 지정 또는 은행 관리를 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IMF 사태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불능력 약화 및 신규 발주물량의 급격한 축소는 동남아 건설시

장에 진출한 상당수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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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 건설업체 현황

현재 부실 건설업체의 수는 모두 몇 개나 되며, 이들 부실 업체가 건설산업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자. 먼저, <표 6-1>에서 보듯이, 20001년11월 현재 워크아

웃·법정관리·화의상태에 있는 건설업체 수는 총 99개사, 청산이 결정된 업체는 6개사, 부

도업체는 7개사로서 총 112개사를 부실건설업체로 볼수 있다21). 이들 112개사의 매출총액은

25조 4,700억원(건설매출액 대비 34.4%)이고, 상시종업원 수는 35,894명이며(건설부문 상시

종업원 수 대비 15.7%), 잔여공사액은 14조 7,013억원(총 잔여공사액 대비 23.1%)으로 추산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2000년 7월31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공여규모가 500억원 이상

인 대기업대상(150∼200개사)으로, ①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상 신용등급이⌜요주의⌟이하인 업체,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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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66  --  11]]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 유유형형별별 현현황황((22000000..  1111))

(주)대우, 남광토건(주), 동방생활산업, 쌍용건설(주), 대우자동차판매(주), 

대우중공업(주), 벽산건설(주), (주)세품, (주)신우, 경남기업(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신한, (주)삼익, (주)한양, (주)건영, 진덕산업(주), (주)우방, (주)한

보, 신원종합개발(주), 한신공영(주), 유원건설(주), 동보건설(주), 극동건설(주), 국제종합건

설(주), 삼주건설(주), (주)청구, 아남건설(주), 대한통운(주), (주)서한

워크아웃

(11개사)

법정관리

(19개사)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주)대명건설, 명신종합건설(주), 성원건설(주), 동남기업(주), 

세광종합건설(주), (주)국제종합토건, 협신건설(주), (주)에덴, 삼협건설(주), (주)길훈종합건

설, (주)미라보건설, (주)보성, (주)비사벌, 상우건설(주), 제이알종합건설(주), (주)덕산종합

건설, 대진종합건설(주), (주)동성종합건설, (주)한일합섬, (주)화목, (주)서광건설산업, 장안종

합건설(주), 은강건설(주), 성원산업개발(주), (주)한국공영, 원진주택(주), 디에스건설(주),

서진종합건설(주), (주)비사벌주택, (주)대동종합건설, (주)동성, 상운종합건설(주), (주)동신,

(주)한성, (주)한도주택, (주)일신, (주)삼희산업, (주)한도개발, 경향건설(주), 보성건설(주),

영남건설(주), 한국종합건설(주), (주)한백건설, (주)대동개발, (주)경일산업, (주)삼보, 대화

건설(주), 삼성건설(주), 진우건설(주), (주)라인주택, 광토건설(주), 갑을개발(주), 무학건설

(주), (주)라인건설, (주)현광종합건설, 서호건설(주), (주)대백종합건설, 대양토건(주), 원우

종합건설(주), (주)보성건설, (주)세아, (주)태평주택, (주)동암, (주)대명종합건설, 나래종합

건설(주), 한보종합건설, 신흥토건(주), 대륭산업(주)

(주)동서개발, 풍산종합건설(주), 정남개발(주), (주)동서주택, 삼지기업(주), (주)용마, (주)다산개발

112개사

화의

(69개사)

부 도 (7개사)

합 계

회 사 명유 형

자료 : 대한건설협회



미만인 업체, ③ 각 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별로⌜신용

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표 6-2>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원 또는 퇴출시키도

록 하였다. 

총 29개의 퇴출기업 중 건설업체는 11개사이며, 동아(워크아웃 중)·청구(법정관리 중)·

서한(법정관리 신청 중)·우방(법정관리 신청 중)·동보건설 등 5개사는 법정관리로, 대동주

택·미주실업·신화건설·우성건설·일성건설 등 법정관리 중인 5개사와 화의 중인 삼익건

설 등은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기타 기업군으로 분류하여 신규여

신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생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조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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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66  --  22]]  잠잠재재 부부실실 기기업업의의 유유형형 및및 조조치치 사사항항

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②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③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

가.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

나. 회생이

불투명한 기업

- 채권은행 등이 책임지고 자금지원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 준수여부

확인 점검 및 불이행시 책임부과

-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방안 강구

-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의 이전, 청산, 합병,매각

등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해 조기 정리토록 유도

조치사항기업분류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0. 11).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

[[표표 66  --  33]]  1111개개 구구조조조조정정 대대상상 건건설설업업체체 현현황황

업체명
종업원

(명)

매출액

(억원)

미기성 총

액(억원)

협력업체

수(개사) 

여신규모

(억원)

보증잔액

(억원)
회사상태 채권단 판정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0. 11).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

동아건설산업 3,785 22,057 13,796 500 28,355 6,011 워크아웃 법정관리

우방 930 5,364 4,417 800 7,775 693 법정관리신청 법정관리

청구 444 3,292 3,938  1,962 737 법정관리신청 법정관리

서한 218 1,522 2,362 1,308 661 법정관리신청 법정관리

동보건설 90 873  0  1,822 11 정상 법정관리

신화건설 666 2,713 732 500 2,338 967 법정관리 청산

우성건설 655 4,025 6,212 247 3,657 374 법정관리 청산

일성건설 267 476 1,015 200 853 462 법정관리 청산

삼익건설 218 1,287 554   2,028 942 화의 청산

대동종합건설 136 1,579 806 780 308 법정관리 청산

미주실업 196  683 88 법정관리 청산

합 계 7,605  43,188 33,832  - 51,561  11,254 



리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독려함으로써 향후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상태에 있는 중소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퇴출이 예상된다. 11개 퇴출대상 건설업체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3. 부실 건설업체 퇴출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

11개 부실 건설업체들이 퇴출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지 건설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체가 청산이 될 경

우에는 향후 수주는 물론 기존의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도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다. 법정관리

로 들어갈 경우 법원의 확정적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시(신청 후 1달 이내)까지

기존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어렵고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후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과 신규 수주가 가능하

지만, 이 경우에도 신인도 하락으로 인하여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될 것이다.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퇴출시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음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관련 건설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연대보증

이나 공동도급으로 엮여 있고, 원-하도급 구조 속에서 수많은 전문건설업체(약 1,300개사) 및

제6장 부실 건설업체 현황 퇴출의 파급 효과·55

[[그그림림 66  --  11]]  구구조조조조정정 대대상상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퇴퇴출출 절절차차

청산 6개사

·법정관리 중단

·워크아웃 중단후 부도

·부도

법원

파산

선고

·채권자 담보권 행사

·회사자산 매각후 분배

파산

종료

법정관리 5개사
채권단

지원중단

부도후

법정관리

신청

법원

파산

선고
정리계획안

작성

법원인가후

정상화

불인가시

파산조치

파산
신청

기각시 파산 절차

법원개시 결정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0. 11),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



자재공급업체(약2,000개사)와 협력관계에 놓여 있다.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시 약 3,000여

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거나 연대보증 및 공동도급사에게도 큰 피해가 우

려된다. 

둘째, 민간건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하다. 퇴출대상인 11개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아파트는 총 5만 604세대인데(이 중 분양보증을 받은 세대수는 3만 2,179세대, 재건축

등 1만 8,425세대), 일정기간 입주 지연은 물론이거니와 분양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조합주택·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큰 피해가 된다. 

셋째, 대한주택보증보험(주)의 부실화 심화 문제도 심각하다. 주택보증대상인 일반 분양분

은 3만 2,000여 세대이며, 대한주택보증보험(주)의 피해액은 약 8,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인지라 대한주택보증보험(주)의 파산까지 우려될 지

경이다. 

넷째,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현재 퇴출대상이 된 부실건설업체 11개사 가

운데 해외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신화건설과 동아건설 2개사이며, 2000년 11월 6일 현

재 신화건설이 해외에서 수행중인 총 공사물량은 6억 3,600만 달러(5개국 8건)이고, 동아건설

은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를 포함하여 약 105억 6,000만 달러(4개국 14건)를 수행 중이다.

해외공사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의 부도나 법정관리는 공사계약서상 계약해지(Termination)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화건설과 동아건설의 해외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공

사중단 외에도 현지의 중장비 및 기자재 몰수, 미수금 및 유보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막대

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신화 및 동아건설의 청산 및 법정관리에 따라 계약보증을 비롯,

각종 보증을 선 국내 금융기관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11개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은 건설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1개 부실건설

업체의 청산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연인원 3만 6,000명의 고용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건설

부문 실업률은 약 2%, 총 실업률은 약 0.4% 상승시킬 것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전망하고 있

다. 퇴출대상업체에 각종 보증을 서준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피해는 금융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도 당해 퇴출업체만이 아니라 한국 건설업체 전체의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져 당분간 해외건설 수주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워크아

웃·법정관리·화의제도 등을 통해서 회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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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우선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 워크아웃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

아가 앞에서 본 건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특수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1.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의 일반적 문제점

((11))  운운영영상상 문문제제점점

1) 화의제도의 문제점

화의제도는 무담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면서 채권자와 채무기업간의

협상(協商)의 장(場)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화의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의 회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담보채권의 비중이 작고, 여타 채권의 회수를 완벽하게 억

제할 수 없으며 채권확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타 채권자들의 수가 작아야 한다. 게다가 변

제금지의 범위, 부인권 행사절차, 화의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제약 정도 등도 미약한 실

정이다. 따라서 화의제도는 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의 일종이긴 하지만, 회생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2000년 11월 3일 발표된 52개 부실기업 중 화

의신청을 하기로 한 기업이 전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회사정리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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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고동수, 1998 : pp. 47∼49; 서정환,

2000 : pp. 73∼84). 첫째, 회사정리의 개시요건에서‘공익적 성격’및‘갱생의 가망� 유무’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22), 공익적 성격이란 애매한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고, 회사의 갱생가능성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둘째,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신청부터 법원의 정리절차 인가결정까지

통상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

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조사위원이나 법정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공정성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다.

넷째, 정리계획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회

사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정관리인으로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

는 문제도 있다. 

다섯째, 회사정리제도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채

권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기존 경영진을 배제시키고, 법정관리인을 통해서 과연 회사의 회생이 가능할 것인

가 하는 문제도 크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사주(社主)의 역할이 사실상 절대적이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시 당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것이 기존의 대주주(社主)

인 만큼, 한편에서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회생을 위해서

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3)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제도이지만, 우리 나라의 주

요 은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크게 작용한다. <표 7-

1>에서 보면, 1999년 11월 현재 정부가 제1주주로 있는 은행은 한빛, 조흥, 제일, 외환은행 등

4개이며, 산업은행은 100% 정부소유인데, 워크아웃이 확정된 총 89개 기업 중 정부가 1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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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 수가 70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부간섭과 개입하에 정치적·정책

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우 그룹의 사례에서처럼 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평가를 통해 워

크아웃이 이루어지고, 협의회 내에서 채권금융단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간섭과

개입에 의해 워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채권금융단과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개선계획과 이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약정(MOU)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일부은행이 퇴직 임직원을 워크아웃 대상 업체의 사외

이사나 감사로 내보내고 있어 효율적인 워크아웃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매일경제

신문. 2000. 2. 14). 

((22))  화화의의··회회사사정정리리 및및 기기업업개개선선((워워크크아아웃웃))의의 제제도도적적 문문제제점점

1) 현행 도산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 화의와회사정리의구별문제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은 상호간의 관계를 조화있게 해석·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회사정리와 화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다. 1997년 말부터 화

의의 이용이 급증한 것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의 주식을 대부분 소

각하고 회사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즉 회사정리에 수반되는 경영권박탈을 피해보고

자 화의에 사건이 몰렸던 것이다. 

나. 도산절차의일원화문제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도산절차를 일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도산절

차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도산절차로 하여 일단 파산절차를 신청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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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11]]  은은행행별별 워워크크아아웃웃 담담당당 기기업업 수수((11999999..  1111))

구분

기 업 수

조 흥 한 빛 제 일 외 환 산 업 서 울 기 타 계

23 20 19 6 2 9 10 89

자료 : 서정환(2000).



갱생절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프랑스의 도산절차는 갱생절차를 표준적 도산절

차로 하여 우선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갱생절차를 개시하고 도중에 갱생불능으로 판명된 것을

청산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프랑스가 이처럼 극단

적인 갱생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도산법⌟이 기업의 유지를 통한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위하여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을 가능한 한 갱생시키도록 한다는 정책에 기초

하여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23). 

한국의 경우⌜도산법⌟의 단일법화와 함께 도산절차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표준적 도산절차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독일의 입법례에

더하여 프랑스의 입법례도 참조가 된다.

2) 퇴출 과정 문제점

가. 경영자의책임추궁

입법례로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도산법⌟은 채무자의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경

영자에 대하여 도산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도산법⌟은 채무자의 경영자에 대하여 기업이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을 알면서 경영을 계속하여 적극재산의 부족을 증대시키고 도산한 경우 그부족분을 개인적으

로 전보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0조). 또한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도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경영자에게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을 직

접·간접으로 지휘·경영·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제재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제188조)24). 

우리의 도산절차에서도 이사 등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 또는 증

수뢰와 관련한 도산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에 치중하고 있고, 민사적인 제재에 대하여는

거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적절한 시기에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도산의 위

기에 처한 기업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도산절차에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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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성근, 프랑스의 기업도산절차,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625∼626쪽.
24) 최성근, 프랑스의 기업도산절차,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628쪽.



나. 중소기업을위한차별적갱생절차

또한 기업의 규모가 적고 채권자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하고 비용부담

이 적은 갱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갱생절차 정비를 위한

입법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다. 채권자의적극적참여필요

회의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보전처분 그리고 회의개시결정 또는 회

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기업의 갱생여부를 판가름

짓는 것은 화의조건과 정리계획이고 화의조건과 정리계획은 채권자들의 총의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어느 기업을 갱생시킬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도산절차는 법률적 절차이므로 법원이 모

두 알아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들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성의하고 소

극적인 태도와 아울러 주거래은행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자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채권자가

해결하겠지 하는 식의 무임승차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도산절차가 왜곡되어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채권자들이 이러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

극적으로 도산절차에 임하여야만 화의절차 및 회사정리절차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향후 도

산절차가 채권자주도형 도산절차로 진전되면 될수록 채권자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IMF이후 1998년 2월 개정 이후의 법도 채권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산기업 및 도산절차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채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도산절차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채권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라. 보전처분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통제

종래 회사정리신청을 하는 다수의 기업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보다 앞서 결정되는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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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심이 높았다. 보전처분만 있게 되면 회사로서는 숨돌릴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1998년 2월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여부를 보전처분 신청(이는 통상 개시신청과 동시에 이

루어진다) 후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정하였을 뿐(⌜회사정리법⌟제39조 제2항)

그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전처분만 얻기만 하면 해당기업은 개시신청이 기각될 때

까지 상당기간 변제유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 정리회사의경영방식에대한문제

⌜회사정리법⌟은 정리회사를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인이 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법원은 관리인의 미묘한 경영상의 판단도 통제할 수 있지만 형식상의 하자만 없다면 관리인

이 제출하는 서류에 그대로 도장만 찍을 수도 있다. 몇몇 관리인이 공개석상에서 별표한 것을

보면 관리인이 승인을 요청한 안건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바. 분야별도산시대처방안마련

기업의 경우 서비스업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학교법인 등 공익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산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

3) 법정관리인 현황과 관리인 선임·감독상의 문제

가. 법정관리인경력분석

1999년 10월 14일 현재 회사정리 진행 현황에서 법정관리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이력을 조

사한 것이다. 84개의 회사정리 기업 중 법정관리인은 총 80명이며, 그 중 공동관리인(한 기업

에 2인 이상), 여러 기업(2개 이상 기업의 동인물) 관리인, 공동관리인(화의절차에 포함된 기

업)을 비교 검토한 인원이다. 기타에는 이력사항에 단순 학력만 기재된 1명과 정부 수석감사

원(차관급) 1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력사항에서 금융권과 기업의 이력이 동시에 있을 시 최

근 이력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금융권 이력을 강조하여 우선 기재하였다.

한편 전체 법정관리인원 80명 중 이력사항 확인 가능한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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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22]]  11999999년년 1100월월 1144일일 현현재재 회회사사정정리리 절절차차 법법정정관관리리인인 현현황황

구분

회사정리절차

84개 회사, 80명

금 융 권 경 영 인
동관리인, 보전관리인,

이력 사항 불가 기 타
타 기업관리인

21명 23명 4명 30명 2명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법정관리인 이력확인시 비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나. 관리인선임·감독상의문제점

회사정리단체의 집행기관은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을 하는 권한을 전속적으로 갖게 되어있다(會整 제53조 제1항).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會整 제94조)25). 그런데 종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부실은행에서 근

무하였던 임직원이 많고 또 관리인중의 일부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

된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하는 이유는 관리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법원이 관리임을 선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한 업무처리방식으로 선

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거의 없어서

관리인은 의욕을 크게 갖지 못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은행을 부실로 이끌었던 장본인들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비용을 과다지출하며 개인적인

호사에 관리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도 문제이다. 

관리인의 전직을 보면 금융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실을 자초했던 전직 은행

출신들이 관리인으로 임명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동을 걸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도적적으

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중에 상당수는 나이가 많고 전직장에서 은퇴한 경

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유능한 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

동적,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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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33]]  법법정정관관리리인인 비비율율표표

이력사항 확인 비율

금 융 권 경 영 인 관리인 전업 기 타

42% 46% 8% 4%

25) 그런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이 규정은 다른 부분의 선임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느슨하게 되어있다. 가령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하여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해놓고 있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매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
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
야 한다(외감법 제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는 감사가 제청하고 종전과 달리 이사회의 의결없이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외감법 제4조 제2항). 개정 전에는 직전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때에는 감사의 제청
이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였다(구 외감법 제4조 제2항 전단). 이에 대해 개정법은 상장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
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하였다(외감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 사업년도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외감법 제4조의 3 제1항).



그리고 관리인 선임시 법원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임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무

효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법정관리인선임시참조사항

이와 같이⌜증권거래법⌟에서 증권회사 임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결격사유와 엄격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업무

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도 부과하

여야 할 것이다.

2. 건설업에 있어서의 평가

건설업체의 산업적 특성이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의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

도가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연구의 방법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① 제도의 적합성, ② 대상선정기준으

로서의 적합성, ③ 절차의 진행 기간,  ④ 지원 조건,  ⑤ 구조 개선 가능성(효과)으로 구분

하여 평가한다.

((11))  제제도도의의 적적합합성성 검검토토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도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건설산업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체에게만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법정관리의 경우,

최근 현대건설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과 달리

유독 건설업체의 법정관리시에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도 자체가 부실건설업체의 회생제도로 적합한 가부

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우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워크아웃 제도와 부도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법정관리 및 화의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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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건설업체의 주요 재무비율을 보면 <표 7-4>와 같다. 이중 금융

감독원이 내세웠던 부실판정기준인 이자보상배율만 보더라도,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을 제외하

고는 모두 3년 연속 1미만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건설과 서한·우방의 경우는 모두 2000년 11

월 3일의 부실업체 퇴출대상 발표 이전부터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었다.

이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건설업체의 회생제도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정관리제도나 화의제도 또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워크아웃 제도와

차이가 없다. <표 7-5> 및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 건설업체 중 법정관리나 화의

업체는 어떤 회사도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 못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도를 부실건설업체의 회생제도로 활용할 필요

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게 만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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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44]]  워워크크아아웃웃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주주요요 재재무무비비율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이자보상배율 (순금융비용)

주 : 영적=영업적자를 의미함.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 센타(2000. 10).

기 업 명
부채비율 총차입금/

(2000.6) 자기자본97.12 98.12 99.12 00.06 97.12 98.12 99.12 00.06

경남기업 0.89 0.80 영적 1.06 1.39 1.21 영적 1.27 430.4 235.5

남광토건 0.32 영적 0.59 0.99 0.58 영적 0.69 1.09 2249.2 1173.0

쌍용건설 1.02 영적 0.53 0.72 1.47 영적 0.69 0.88 111169.4 70241.8

서 한 0.98 0.10 0.88 0.31 1.26 0.11 0.89 0.32 자본잠식 자본잠식

(주)대 우 0.88 0.41 영적 0.06 1.27 0.50 영적 0.07 자본잠식 자본잠식

동아건설 0.94 0.04 0.29 0.03 1.12 0.04 0.32 0.04 549.8 373.3

[[표표 77  --  55]]  화화의의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주주요요 재재무무비비율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이자보상배율 (순금융비용)

주 : 영적=영업적자를 의미함.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 센타(2000. 10).

기 업 명
부채비율 총차입금/

(2000.6) 자기자본97.12 98.12 99.12 00.06 97.12 98.12 99.12 00.06

경향건설 0.32 영적 영적 0.17 0.42 영적 영적 0.17 자본잠식 자본잠식

동 성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308.4 271.4

동 신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1464.3 536.6

삼익건설 0.87 영적 영적 영적 1.03 영적 영적 영적 4707.2 2984.2

서광건설산업 영적 영적 0.17 영적 영적 영적 0.17 영적 자본잠식 자본잠식

성원건설 0.43 1.07 영적 영적 0.48 1.30 영적 영적 1796.3 1328.2



((22))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 판판정정 기기준준의의 적적합합성성

앞에서 살펴본 건설업체의 산업적 특성이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자보상배율이나 부

채비율과 같은 정태적 지표만으로는 부실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이자보상배율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건설업체의 건전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어 온 부채비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건설산업은‘선투자 후분양’이라는 시장구조와 초기 투자부담이 큰 사업이라는 산업적 특

수성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택분양 선수금·해외

공사 선급금·장기임대보증금 등 회계상 부채항목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상

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특수목적 부채가 많아서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일반 제조업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한 데 따른 운전자금의 수요 증가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2년도 이후

부터는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규모 주택건설투자가 발생하였고, 엔고 등으로

인한 민간건설 투자심리가 상승한 반면, 주택분양 호조에 따라 파산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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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66]]  법법정정관관리리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주주요요 재재무무비비율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이자보상배율 (순금융비용)

주 : 영적=영업적자를 의미함.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 센타(2000. 10).

기 업 명
부채비율 총차입금/

(2000.6) 자기자본97.12 98.12 99.12 00.06 97.12 98.12 99.12 00.06

국제종합건설 영적 0.52 0.44 0.76 영적 0.81 0.49 0.95 248.9 152.1

일성건설 영적 0.10 0.01 0.58 영적 0.12 0.01 0.68 193.0 4.4

극동건설 영적 영적 0.61 0.54 영적 영적 1.14 0.74 377.2 282.7

우성건설 영적 영적 0.28 0.53 영적 영적 0.29 0.56 자본잠식 자본잠식

신 한 0.64 0.09 영적 0.47 0.90 0.11 영적 0.48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신공영 0.01 영적 영적 0.09 0.01 영적 영적 0.10 자본잠식 자본잠식

건 영 0.63 영적 영적 0.04 2.38 영적 영적 0.05 325.8 22.8

우 방 1.16 영적 영적 영적 1.31 영적 영적 영적 자본잠식 자본잠식

청 구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 양 0.73 1.00 0.92 영적 0.75 1.05 0.95 영적 3382.5 1092.8

신원종합개발 0.76 영적 영적 영적 1.00 영적 영적 영적 383.4 244.7

유원건설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영적 17860.5 13122.7

신화건설 영적 0.26 영적 영적 영적 0.30 영적 영적 자본잠식 자본잠식



특히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부터는 고금리와 미분양주택 증

가 등에 따라 파산의 위험이 높아졌고,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200%)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건설업체들도 부채비율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 의한 강제적·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는 민자사업의 위축이다. SOC민자사업은 사업초기에 운영수입 없이 시설물의 완공을 위해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자금회수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고부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의 대출금은 관리은행의 계좌에 입출금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해당사

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등 일반적인 경영부채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이를 일반부채와 같이

취급할 경우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민자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것이다. 

둘째는 기술개발 투자의 위축에 따른 미래 경쟁력약화 문제가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

내 건설업계는 단순시 공중심의 건설공사체계에서 종합건설의 Total Service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프트영역의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축소에 따른 자금제약 때문에 기술개발투자를 축소하면, 기술개발투자비가 위축되

어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로, 해외공사 수주를 위축시킬 수 있다.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

실 징후 기업으로 취급하겠다는 식의 정부방침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건설업체가 부실 건설업체이며, 어떤 건설업체가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 속에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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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77  --  77]]  건건설설업업과과 제제조조업업의의 부부채채비비율율 추추이이 비비교교

구분

건 설 업

제 조 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473.4 474.8 461.5 432.6 375.2 423.8 562.6 655.7 659.4

285.5 306.6 318.7 294.8 302.5 286.7 317.1 396.2 303.0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표표 77  --  88]]  국국가가별별 건건설설업업과과 제제조조업업 부부채채비비율율 추추이이 비비교교

구분

부채비율

한국(1998) 미국(1997) 일본(1997) 대만(1997)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303 659.4 153.7 270.6* 186.4 393.2 85.6 222.3

주 : *) 해외건설협회에서 1997년 미국 5개 대형건설업체를 평균한 수치
자료 : 건설교통부.

(단위 : %)



이 불가능한 건설업체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이나 부채비율과 같은 단일기준

보다 훨씬 더 많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의 고려가 필요하다. 아마도 그 기준은 신용평가

회사나 보증기관에서 평가하는 기준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 퇴출판정의 기준이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업간의 실제 경영상

태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퇴출판정을 받은 기업이 승복할 리가 없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PQ심사나 적격심사 기준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문제도 타당성을 상

실하였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건 한건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에 대

해서도 이처럼 많은 비판이 있는데, 하물며 해당 기업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좀 더 많

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기기간간의의 적적절절성성

현행 법정관리의 경우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법정관리 신청을 한 후 성장 가능성,

유동성 확보, 자산 평가 등이 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위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청 후 접수까지 1년 내지 2년까지 소요되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럴 경

우 그 기간에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산가치와 부채 등을 정확히 실사하여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짧게 잡혀있었다. 이로 인해 부실한 평

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지원조건이 결정되는 순간 제2의 부실을 잉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기간을 정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 문제에 해당된다.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상시 가능

해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금융단이 수시로 재무분석을

하고 특성을 이해하였으면, 건설업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연착륙(soft landing)하는 구조개혁

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시에 갑자기 구조조정이 강행되면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든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44))  지지원원 조조건건의의 적적절절성성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 정확하게 채권과 채무를 평가하여 지원 조건과 자구 노력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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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도적으로 또는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

면 또 다른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아남반도체의 경우 1988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2조 5,000

억원이던 차입금을 2,700억원으로 줄였다. 지분과 사업부를 매각해 과감하게 부채를 줄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도 과감한 출자전환을 하였다. 결국 아남반도체의 주가가 오르자 채권단

의 주식평가이익도 발생하였다.

퇴출 및 회생제도의 성공여부는 이에 관련되는 채권단 및 옛오너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

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하게 기업의 자산 및 부채

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조건 및 자구노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55))  워워크크아아웃웃··법법정정관관리리··화화의의 업업체체의의 회회생생이이 어어려려운운 이이유유

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및 화의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기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무자들의 평가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종전의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들은 다음

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몰아붙이기식 추진’으로 말미암아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을 못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8년만 하더라도 7월 14일에 고합계열 4개사, 7월 16일에 신

호 3개사, 7월 23일에는 거평·진도 6개사, 7월 24일에 갑을·세풍·신원 10개사, 7월 25일에

우방 1개사, 7월 28일에 강원산업 4개사 등 불과 보름 사이에 28개사를 잇달아 워크아웃대상

으로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산업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당장 기업을 청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넣게 될 경우, 부실여신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청산했어야 할 기업을 일단 워크아웃으로 연명

시키려 한 원인도 크다.

셋째, 회계법인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실사보고서도 큰 문제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실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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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계획 수립기간이 3∼4개월로 외국의 6∼18개월에 비하여 대단히 짧았고, 회계법인

실사비용을 지불하는 기존 경영진측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수용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

을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업체의 경우는 무엇보다 건설산업 자체가 구조적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이 회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 영역별 평가

일단 워크아웃이 시작된 건설업체의 회생이 어려운 이유를 사업영역별로 좀더 상세하게 살

펴보자.

가. 신규수주활동의제한

신규 수주는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

리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회생은 더욱 어려워

진다.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수주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

첫째, 공공공사 수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워크아웃 기업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1항 9

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입찰자의 재무상태를 들어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공공공사의 경우는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져 경영상

태 평가점수가 다소 좋아지고, 그 결과 워크아웃 이전보다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

긴하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수주를 위해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한다. 부채탕감, 대출금 출자 전환 등에 힘입어 자금사정이 좋

아진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들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가낙찰을 하기 때문

이다(조선일보,  2000. 10. 7). 

둘째, 기업어음 평가 시워크아웃 기업은 모두 D등급이기 때문에 PQ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공동도급 추진시 타사와의 콘소시움 구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턴키공사의 경우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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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계비 부담 때문에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 일반공사의 경우는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로 인하여 수주를 예측할 수 없다. 

셋째,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 도입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

고,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도 추가되며, 보증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부실 건설업체 퇴출

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제도가 200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조합이 건설사에 보증서

를 발급하는 한도액 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재무제표만 보아 오던 것을 부실예측 모델까지 포

함하자 경영이 부실한 업체의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2~3단

계씩 신용등급이 낮아진 건설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줄어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공사를 하는

데도 차질이 우려된다. 예컨대 신용등급이 B에서 CC로 3단계 낮아진 동아건설(워크아웃)의

경우 출자액의 14배까지 보증받을 수 있던 것이 4배로 줄었다. 종전의 보증한도를 유지하려면

766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한양도 170여 억원의 추

가 부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추가출자금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중앙일보, 2000. 7. 1). 

넷째, 민자유치사업의 지분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신규민자사업에의 참여도 불가능하다. 

다섯째, 민간 공사와 해외 공사에서의 타격은 더욱 크다. 민간 공사의 경우 대규모 초기 선

투자 자금이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용도 저하로 소비자들

이 워크아웃업체의 아파트분양을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되고, 워크아웃

기업의 자금난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해외 공사의 경우 은행 추천서와 보증 발급이 어려워

입찰 자체가 곤란하고,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단계에서조차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낙찰받

기 어렵게 된다.

부도가 나지 않고, 부실의 초기단계에 처해 있는 워크아웃 기업의 사정이 이와 같은데, 이

미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나 화의가 수행중인 해외공사는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공사가 중단

(termination)되며, 신규 해외공사 입찰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워크아웃 기

업보다 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된다. 공공공사의 경우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금지되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한도 인하로 인하여 추가출연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이탈로 인하여 공기지연, 발주처의 클레임 제기 등이

잇따르며, 실질적으로는 청산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법정관리의 경우, 건설업 특성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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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에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영업에 필수적인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새로 법정관리인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이 미흡할 경우 계속 경영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워크아웃이건, 법정관리건, 화의건 간에 건설업체의 회생을 위한 제도로서는 그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나. 집행과정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과정에서 각종 기업의 경영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법정관리의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수많은 채권자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경영관리단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적시성을 상실한다. 물론 경영관리단이 주로 채권자인 은행에서 파견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

다. 기업의 실제를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패한 금융인이 실패한 기업을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Economic Review에서 발표한 워크아웃의 실패에 대한 다음의 분석은 매우 시사적이

다(서울경제, 2000, 8. 8; 24-25).

첫째, 실사기관(회계법인)의 무원칙한 실사작업이다. 지난 2년간 워크아웃 채무조정 현황을

들여다보면 회계법인이 기업 부실과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 채무조정안을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형화된 채무조정안은 채권단 추가 손실을 잉태하고, 이는 기업회

생을 막는 핵심원인으로 등장했다.

둘째, 부실기업의 연명. 워크아웃은 채권단 합의에 의해 기업회생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

면 법정관리 등으로 돌리는 게 원칙. 그러나 현행 워크아웃은‘대마불사’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미 워크아웃으로 들어가야 할 몇몇 재벌기업은 남기고, 덩치 작은 기업들만 워크아웃

에서 중도 탈락시키고 있으며, 수조원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기업은 한없이 끌고 간다.

셋째, 대상 기업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 워크아웃협약에는 2차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기업

의 과거 경영진은 경영권을 내놓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부실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에 집착

하여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대상기업의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다. 일부 업체들이 채권단의 지원을 미끼로 제품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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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나치게 낮추는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섯째, 채권단의 이해 충돌. 워크아웃은 상생(相生)의 원리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그럼

에도 채권단이 기득권과 채권회수를 위한 이기주의에 빠져 적절한 지원이 미루어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연된다.

여섯째, 채권단의 관리 능력 부실. 은행 임직원이 대상기업을 퇴직 창구로 삼는 행위는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단되지 못했다. 

일곱째,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미비. 큰 문제가 금융기관 지분법.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은행

들은 출자 전환으로 대상기업 지분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관계회사로 취급되어 연결재무제

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자산매각이 어렵다. 기업자구노력 부족에도 문제가 있지만, 채권단이 담보취득 순

위에 얽매여 매각을 막고 있다.

아홉째, 채권단 지원미비로 기업 신규투자가 불가능하고 회생의 발목을 잡힌다.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50% 이상 충당금 적립)로 채권단은 지원을 기피하고 기업의 연

구개발 투자는 막혀 있다.

열째, 제도의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다. 간신히 자율회생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워크아웃

을 지나치게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3.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11))  기기본본 방방향향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능력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즉, 현재 부실한 기업 중에서 일

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은 각종 장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살아남는 것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면 안락사

(安樂死)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큰 흐름을 정리해야 한다. 무조건 기업을 살리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요건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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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술자·경력 임원 등 3~4가지 요건을 서류상 갖추면 건설업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

로 인해 무자격 건설업체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퇴출 작업도 필요하

다. 주어진 시장의 공급물량에서 과당 경쟁은‘zero sum game’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유능한 기업이 퇴출되는‘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적 퇴출장치를 전제로 기업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논해야 한다. 즉, 위에서 살펴

본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제도의 개선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퇴출 대상에 대한 논의

가 아니라,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회생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워크아웃기업이 모두 다 회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컴퓨터, 대구백화점 8개사,

동양물산, 쌍용건설 등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졸업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① 임직원들은 인원을 줄이고 급여를 깎는 등 자구노력을 받아들

였고, 대주주는 사재를 내놓는 등 당해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었다, ② 부채가 그리

많지 않았다, ③ 금융기관에서 회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과감한 출자 전환을 하는 등 적극 지

원하였다.

기업의 회생을 위한 경영상의 개선인 자본의 유입(Capital Injection), 경영방식의 개선, 구

조조정(자구노력, 인력 조정)의 노력이 수반되면서 동시에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제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제도가 기업의 회생을 위한 장치로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

안을 정리하기로 한다.

((22))  워워크크아아웃웃··법법정정관관리리··화화의의 제제도도의의 개개선선 방방안안

1) 화의제도

화의제도는 무담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면서 채권자와 채무기업간의

협상의 장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담보채권의 회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담보채권의 비중이 작고, 동시에 채권자의

수가 적을 때 가능하다. 즉, 중소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실제 IMF 관리체제 이후 화

의업체가 급증하였던 것이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화의는 회생을 위한 장치로서는

너무 미약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2000년 11월 3일에 발표된 52개 부실기업 중 화의 신청

을 하기로 한 기업의 수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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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산 관련 법제의 일원화에 따라 화의는 법정관리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상기 제도는 제도적 기반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지만, 기업의 회생이나 퇴출을 위한 제도라

는 점에서는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모색한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대상 선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일반 제조업

이나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장치가 건설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

특히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출 결정에 법원이 기준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2000년 11월 3일에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을 때, 법정관리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결정에 법원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

다. 특히 우성건설은 법정 관리 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으로서 당분간 퇴출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일성건설은 수주 실적 달성율이 높고 회생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발표하

였다(조선일보, 2000. 11/ 4).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의 과학적 모색이 연구되

어야 한다.

둘째, 회생을 위한 장치가 수주 활동에 근거해야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오히려 수주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신규

수주활동이 있어야 기업이 생존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PQ의 선정에서 불이익이 가해진

다면, 건설업의 특성상 그것은 회생제도가 결코 아니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유동성 위기

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시공능력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산 및 부채의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칫 현재의 문제만

감추기 위한 정책이라면 대책이 벌써 문제를 잉태하는 것이고, 결국은 불신만 강화될 뿐이다.

넷째, 집행과정에서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관

리인이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특이한 것이 독일은 기존의 경

영권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경영자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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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의사결정이 기업의

생명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란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해당 프

로젝트의 자산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자금공여자의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금지되거

나 제한되는 자금조달 기법이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현장별 독립채산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

적이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한 업종이다. 현재 대부분 건설업체에 대한 기업개선계획

안이 신규수주 지원방안 및 초기 운전자금의 소요에 대한 검토없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채권

단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한 Profit Sharing 구조의 도입

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므로 SOC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고 건설산업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대규모의 기금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3))  기기타타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회회생생 방방안안

한편 이제는 시각을 달리하여, 만약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상태에서 부실건설업체의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수행하고 있는 공사만 마무리하고 바로 청산단계에 돌입하거나, 인수·

합병(M&A) 혹은 기업분할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의

경우, 인수·합병(M&A)이 건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이나 회생방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특히 영업과 관련해서

는 M&A가 오히려 불리한 면도 많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M&A를 하더라도

인력만 늘어났지 수주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입찰제도 하에서는 기업분할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설기업의 분할이나 건설업 양·수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상법⌟및⌜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법⌟에서는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

하여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에 관해서는 새로 설립된 분할회사(신설법인)와 분할이전의 모회사간의 법률적 관계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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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상법⌟제530조의 9에서는‘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

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30조의 10에서는‘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

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하

더라도, 기존의 채무나 권리·의무 등은 새로 신설되는 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양·수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건설업 양도가 가능하고, 발주자의 동의

가 없을 경우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시공중인공사

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의무는 모두양

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할을 통해 새로 설립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입찰했을때 분할

이전에 비하여 높은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부실기업이 안고 있는

채무나 권리·의무도 분할된 신설기업이 함께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입찰 시

에는 그와 같은 요인의 평가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년 4월에 개

정된 PQ심사기준에서는‘합병·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월말일을 기준으

로 결산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건설기업의 분할을 촉진할 유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업분할 시 과거의 시공실적은 100% 그대로 승계하고, 경영상태는 부채비율·유동비율·매

출액 순이익률·총자본 회전율 등 4가지 재무비율과 기술개발투자비율만 보되, 분할등기한

지 1개월 경과한 시점의 결산서를 인정해 준다면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들로서는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업분할을 통해 PQ심사시

35점 만점인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무려 10점이나 상향되어 200억원 이상의 신규공사를 수주

한 DS건설의 사례가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상태에 있는 자

유건설,동성건설, 삼협개발,  삼성건설 등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분할공고를 했거나 분할

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기업의 분할 및양·수도와 관련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회생가능한 건설사업부문을 따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

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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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산단계에 도달한 부실업체를 분할하여 새로운 우량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은, 적어

도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이란 차원에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개별 기

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분할을 통한 우량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이 워크아웃·법정관리·

화의상태에서의 회생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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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기업의 회생 및 퇴출과 관련한 제도로서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가 건설업의

경우에 어떠한 제도적 성과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연구조차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제도적 기반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설업에 대한 구체적

인 의미까지 살펴보았다.

건설업의 회생과 퇴출과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퇴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이 건설 물량의 제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한

기업에 대한 퇴출이 필요하다.

둘째, 능력이 있으나, 유동성 위기 또는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서는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행의 제도는 의미가

희석된다.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론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건설업의 경우 특히 회생의 의

미를 부여할수 있는 장치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한 것이 <그림 8-1>이다.

향후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장치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수행해야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및 회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자보상배율이나 부채비율 외에 보다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판

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업체별 부실 건설업체의 회생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체계

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왜 인수·합병(M&A)은 잘 활용되지 않고,

기업분할만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더 이론적·제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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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88  --  11]]  논논의의의의 요요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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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with and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s Industrial Revival and Elimination 

Policy:
The Case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Innttrroodduuccttiioonn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economic transformation over the last decade as many

companies have gone out of business and the nation’s industrial network has become

increasingly unbalanced. In Korea,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sensitive to

changes in the business cycle. 

As a consequence, the effects of the last decade have had a much more serious effe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th many observers seeing a virtual collapse of the

construction market. Indeed, as of December 2000, fully 112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are under going debt renegotiation, creditor management, or some form of debt

work-out program. Given thes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government’s current policy for reviving these companies is an effective one. 

As things stand now, the government’s policy of either reviving or closing beleaguered

construction companies is determined either by the court or by bank creditors -- in the

form of composition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e case of the former, and requiring

debt work-outs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n, is three fold: first, to summarize the the oretical basis

of the government’s policy for company revivalor elimination such as composition,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work-out; second, to analyze how this policy is work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ird, to recommend specific policies to better reflec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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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haarraacctteerriissttiiccss  ooff  KKoorreeaann  CCoonnssttrruuccttiioonn  CCoommppaanniieess

All government policy needs to reflec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what ever group

is being targeted, and naturally needs to be differentiated on a case-by-case basi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are numerous, and government policy

needs to address these aspects.

First, the assets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are difficult to assess. These include

company reputation, brand name recognition, corporate image, and specific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advantages.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ase of many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whether a company should be rescued or forced to close.

Second, the construction industry involves many diverse interest groups, and as a

consequence the impact of industry contraction is considerable. It affects much more

than just the immediate companies concerned, and not only has direct reper cussions on

subcontractors and tertiary employees, but also creates incalculable problems for buyers

and end-users.

Third,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long, and production is not

easy to divide. As a result, M&As within the industry are difficult to negotiate and

have little if any spillover synergy effects.

Fourth, even in good times,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often plagued by some form

of financial distress, with few fixed assets and a high dependence on short-term debt.

Finally, profitability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s received. Therefore, government policy should not hamper the

activities of orders already or likely to be received.

EEvvaalluuaattiioonn  ooff  GGoovveerrnnmmeenntt  PPoolliiccyy

Preliminary analysis suggests that current government policy is unlikely to help revive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many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policy restrict construc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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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work-out programs from tendering offers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is case,

work-out programs effectively function to kill off beleaguered construction companies.

Second, with all companies under work-out programs assessed a degree of “D”for

company bill assessment, they are invariably in a weak position at PQ (Prerequisite

Qualification) evaluations.

Third, government policy in variably leads to a downward adjustment of trust

assessment for construction compan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s a result, additional

government funding for the Korea Housing Guarantee Corporation is necessary.

Fourth, government policy complicates Korean corporate efforts to bid on foreign

construction projects. With changes in corporate credit ratings, foreign orders can be and

often are with drawn, further under mining self-help efforts by these companies.

Finally, excessive government oversight complicat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y supervisors, who often fail to act in atimely manner. Given that

many ofthese supervisors are now seconded from creditor banks, their infamiliarity with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oubly a recipe for mismanagement.

RReeccoommmmeennddaattiioonnss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defini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s work-

out program for struggling construction companies need to be changed, and some

additions introduced.

First, the policy must be able to accurately identifyand separate viable companies from

truly insolvent ones. If companies are fundamentally viable but happen to be

experiencing temporary financial problems, then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available to

help revive such firms. However, if companies are found to be truly insolvent,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available to bring an end to business operations with a minimum

of collateral economic damage.

Second, policy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company should be closed need to be

flexible and diverse. As things stand, the “interest compensation ratio”that i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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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used is irrelevant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Given the industry’s

typically high debt ratio and heavy interest burdens, these factors need to be seen in a

different light tha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rd, government policy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a company’s ability to

construct and its financial liquidity. Indeed, a number of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assess in monetary terms need to be accessed in flexible ways to establish the true

viability of individual firms.

Fourth, government policy should include the elimination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strict companies from entering into new construction agreements.

Finally, government policy should promote M&A activity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rporate division in those cases where poor-

performing construction subsidiaries threaten to drag dow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their larger parent conglo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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